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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추진배경 및 경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가운데 국가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효과적 사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

-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은 4조 4,279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으로서 일반회계기준 

정부예산 대비 4.4%를 차지하고 있음.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처연구개발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중복투자 방지 등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필요성 대두.

- 범부처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를 감

안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이 대형화 복잡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점투자방향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자원의 전략적 투자는 중요한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관련 주요 정책 및 연구개

발사업의 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

원회(위원장：대통령)를 설치하였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과 예

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 4조 제 2항 4

호)

- 기획예산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조정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연도 국가연구개

발사업 관련 예산 편성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 12조)

 200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실시(1999년)

- 대상：18개 부청 총 122개 사업(계속사업 110개, 신규사업 12개)

- 제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결과보고 및 심의(’99.7.12.)후 기획예산처에 통보

(’99.7.15.)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실시(2000년)

- 대상：19개 부청 총 179개 사업(계속사업 155개, 신규사업 24개)

- 제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결과보고 및 심의(’00.7.13.) 후 기획예산처에 통보

(’00.7.15.)



1-2. 사전조정 대상

 정부예산 중 기획예산처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으로 분

류한 연구개발사업과 정부기금(정보화촉진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추진하는 연

구개발사업

- 인문사회계 연구사업, 정보화촉진기금 중 비연구개발사업은 제외

- 국방부 연구개발사업 중 비밀로 분류된 사업은 제외

- 국공립(연) 및 출연(연)의 인건비, 간접비, 시설비, 차관원리금 등 경직성 경비 제외

-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기획 관리, 정책연구 및 조사사업, 단순보조금 등 제외

- 각 부처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관고유사업 제외

- 국공립(연) 및 출연(연)의 신규시설사업은 대상에 포함

 2002년도 사전조정 대상사업 : 19개 부청 172개 사업 5조 3,582억원

- 2001년도 계속사업 153개 사업 및 2002년도 신규계획사업 19개 사업

 부처별 사전조정대상사업의 예산요구액

- 사전조정대상 예산요구액 5조 3,582억원 중 산업자원부가 1조 3,173억원

(2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과학기술부가 1조 

2,654억원(23.6%), 정보통신부 9,266억원(17.3%), 교육인적자원부 4,854억

원(9.1%), 중소기업청 2,920억원(5.5%) 등임.

과 학 기 술 부
23.6% (12,654)

산 업 자 원 부
24.6% (13,173)

정 보 통 신 부
17.3% (9 ,266)

보 건 복 지 부
3.1% (1,680)

환 경 부
3.3% (1,787) 농 촌 진 흥 청

3.4% (1,813)
중 소 기 업 청

5.5% (2,920)

기 타
6.2% (3,316)

국 무 조 정 실
4.0% (2,119)

교 육 인 적 자 원 부
9.1% (4,854)

2002년 예 산 요 구 액 : 53 ,582억 원

(단 위 : 억 원 )

주1)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예산요구액에는 각각 원자력연구개발기금(1,381억원)과 

정보화촉진기금(8,80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주2) 기타에는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산림청, 식의약청, 철도청이 포함되어 있음



1-3. 사전조정 심의원칙, 심의방법 및 심의절차

1) 심의원칙

사업심의위원회는 차년도 연구개발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절

성 등을 심층 검토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의

 이를 위해

- 심의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점투자방향 등 사전조정 

심의지침과 부합되도록 심의 및 우선순위 설정

- 차년도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

도록 심의

-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층적인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심의의견서 작성

 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사전조정 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중점투자방향 및 심의 원칙

에 따라 한정된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실시

 연구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하여 4개 사업심의위원회로 분류하고 각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확정

위원회 분류기준

위원회 분  류  기  준

원천 공공 복지

연구사업 

심의위원회

  중장기 미래원천 및 핵심기초연구를 위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사업

  SOC,에너지 등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환경보호, 의료 등 국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응용 개발연   구사

업

산업기술

연구사업 

심의위원회

  상용화를 목표로 한 단기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중 장기적으로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핵심기술개발 및 응용  

연구사업

연구기반

조성사업 

심의위원회

  외국과의 기술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과학기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및 대학 대학원 중심의 육성 지원사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공동연구시설 등 연구지원사업

연구기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국공립연구기관 및 각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주요연구사업 등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기관고유사업 등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기관고유사업 등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기관고유사업 등



2) 심의방법

 4개 대분류 연구사업분야별로 구성되는 사전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전담 수행

 연구사업의 예산요구서 등에 나타난 차기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투자의 우선순위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정성적 심의의견 제시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점투자방향에 따라 제시된 심의항목별 주안점을 고려

하여 심층적 심의 수행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 방법

- 사업위원회별로 심의기준 및 주안점에 따른 정성적 심의의견서를 작성

- 정성적 심의의견을 바탕으로 심의항목별 3단계 심의 요약

- 사전조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항목별 3단계 심의결과는 3:4:3 배분비율을 원

칙으로 함

- 심의항목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사업에 대한 종합의견으로서 계속지원, 투

자확대, 투자축소(신규사업의 경우 적극지원필요, 지원필요, 재검토요망) 등의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과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

- 특기사항으로 사업간 중복, 연계 통합, 사업 재검토 등의 권고 의견과 사업별 개선 

방향 제시

 연구기획보고서 비첨부 신규사업 심의 방법

- 기획예산처의 「200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신규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 중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연구기획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

록 요구

- 연구기획보고서 또는 사업계획서 비첨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기획의 결여로 

판단하여 심의를 하지 않음

 중복투자사업의 조정 원칙

- 심의결과 사업간 중복결과 도출시 각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의견을 권고

- 중복투자사업이라는 심의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사업통합 또는 연계, 사

업추진 주체 일원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권고

     - 중복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 등에 주안점을 두고 권고



 신규 계속사업별 심의방법

- 2002년도 신규계획사업은 계속사업과 분리하여 심의하되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 사

업내용에 대한 심층 검토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심의내용을 제시

 사업 규모별 심의방법

- 사업규모에 따라 대규모 사업들과 소규모 사업들의 그룹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구분 경계가 모호하고 큰 사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구분하

여 심의하지 않음

 조사 분석 평가 결과의 사전조정 심의 반영 방법

- 조사 분석 평가 결과는 사전조정 심의시 참조하며 조사 분석 평가 결과와 사전조정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함께 통보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조정 원칙

- 계속사업이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써 타당성이 낮은 경우 종합의견과 특기사항에 

심의의견을 제시

3) 심의절차

 추진계획 수립 통보(2000. 12. 국과위 운영위원회)

- 대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각 부처 합의하에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

 사전조정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조정위원회(8인) : 위원장 1인(국과위 민간위원), 위원 6인(각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 4인, 국과위 정책/연구개발전문위 위원장 2인), 간사위원 1인(종합조정지원

단장)

- 사업심의위원회(44인) : 각 사업위원회 위원장 4인(국과위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위원 40인(국과위 정책/연구개발전문위 위원장 29인, 연구사업평가소위원회 위원

장11인)



 심의조정위원회 개최(2001.4.25, 5.14, 5.22, 6.9)

- 연구개발사업 정책목표의 성공적 수행 및 연구개발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연구

개발환경, 투자역점분야 등을 검토하여 2002년도 정부연구개발 중점투자방향을 설

정. 

- 사전조정심의위원회 운영 원칙 및 심의방법 등 기본 틀에 대한 설정

- 200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점투자방향의 심의반영 방법 및 심의기준 설정

-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정방법 논의

 사업심의위원회 1차 전략회의 개최 (2001.5.2)

- 사전조정 시행계획 설명 및 위원회별 계속사업설명회 운영방안 논의

 예산요구서 접수 

- 2001년 5월말까지 관계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 접수 

 2차 전략회의 및 신규사업설명회 개최 (2001.6.13)

- 200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 심의지침 및 사전조정 향후 일정 설명

- 각 사업심의위원회별 운영방안 논의

- 2002년도 신규사업, 2001년도 신규사업 및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등의 사업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사업심의위원회 1차 심의회의 (2001.6.14-6.15)

- 사전조정 대상사업의 항목별 검토 및 정성적 심의의견서 작성 

 2차 심의회의 (2001.6.18-6.20)

- 정성적 심의의견을 바탕으로 사업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의

견 제시

- 위원회별 심의의견서 확정 및 심의결과보고서 작성 

 심의조정위원회 개최 (2001.6.26)

- 사업심의위원회별 심의결과 및 중복(또는 연계가능성) 검토 결과의 조정확정



Ⅱ.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1) 심의 기본방향 및 심의기준



2) 심의결과 종합

□ 계속사업

□ 신규사업



□ 사업별 우선순위





3) 사업별 심의의견

1. 종합의견：계속지원

전체적으로 첨단 기술 위주로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장기적인 국방계획과 과학기술

혁신 5개년계획의 11대 중점추진분야 중의 하나인 “산 학 연 군 협력체제의 강화로 

국가안보역량을 강화”한다는 중장기 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사

업으로 평가되며, 현재까지의 수행 실적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앞으로 첨단국방기술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미리 대응

할 수 있는 인력양성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발전계획)의 반영 정도가 높고, 사업선정의 전략이 합리

적이며, 사업내용 구성이 적절함.

 연구기반이 부족한 신규임용교수에게 연구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신진교수과제 지원

사업에서 선정률이 10%이하이고 연구비도 과제당 1,000만원임. 따라서 수혜 기회

를 확대하고 연구비 규모를 현실화 하기 위해 사업비를 신청한 바와 같이 45억원

에서 65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2. 특기사항

선도연구자사업은 과기부 목적기초연구사업의 선도과학자육성지원사업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사업목적：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우수연구자를 선발, 창의

적 인재로 양성

  - 추진방법：공모에 의한 개별 연구자 지원/동일

  - 지원분야：기초과학 분야 지원/전분야 지원

  - 예산(2002년)：160억원(800 과제)/50억원(50 과제)

 따라서, 부분적으로 중복성이 강하므로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봄.

또, 기초학문지원사업/기초과학연구지원/우수선도과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개별 연구자/2-4명의 공동연구자

  - 지원분야：기초과학 분야/수학 등 5분야

 따라서, 서로 내용이 다른 사업임.

우수연구자지원사업 중 선도연구자지원은 목적기초연구사업의 선도과학자 육성지원

사업과 부분적으로 중복성이 강하므로 연계추진이 필요하며, 기초학문지원사업 중 

우수선도과제와는 지원대상과 지원분야가 달라 연계추진의 필요성이 없음.(심의조

정위원회)



1. 종합의견：투자확대

 기초학문 연구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본 공동연구과제지원 사업에 대한 계속적

인 투자확대가 필요함.

 기초학문 연구의 특성상 정부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특히 소규모 단위의 창의적인 기초학문 연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협동연구지원 사

업 예산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특기사항

협동연구지원사업(교육부, 공동연구과제지원사업에 포함)은 우수선도과제(교육부, 

기초학문지원사업에 포함) 및 특정기초연구사업 (과학기술부, 목적기초사업에 포함)

과 지원대상이 유사한 공동연구지원으로 중복의 지적이 있으나, 협동연구지원사업

은 보편적인 연구기반조성을 위하여 전 학문분야를, 우수선도과제는 기초과학분야

만을, 특정기초연구사업은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임. 

또한 세 사업의 추진배경, 지원철학, 기대효과가 다르고, 기초과학 연구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중복통합하기 보다는 연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됨.

전국단위 연구소 운영 사업은 연구소 운영지원사업으로 2000년에 종료된 사업임. 연

구소 중심과제를 지원하는 중점연구소 지원사업과 중복사항 없음.

공동연구과제지원 중 협동연구지원은 보편적인 연구기반조성을 위하여 전 학문분야

를, 특정기초연구는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중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배경, 철학, 기대효과가 다르고 기초과학연구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중복통합하기 보다는 연계추진이 바람직함.(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계속지원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발전계획)의 반영 정도는 높지 않으나, 사업선정의 전략

이 합리적이며, 사업내용 구성이 적절함.

 사업비를 32억원에서 50억원으로 지나치게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봄.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발전계획)의 반영 정도가 높고, 사업선정의 전략이 합리

적이며, 사업내용 구성이 적절함.

 다만,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에서 기초과학연구지원과 인문학연구지원 

간 지원자격의 차별화가 필요함.

 또, 기초과학연구지원과 같이 인문학연구지원도 학술지 게재 의무조항과 같은 평가

기준의 확립이 필요함.

2. 특기사항

우수연구자지원사업 중 선도연구자지원은 목적기초연구사업의 선도과학자 육성지원

사업과 부분적으로 중복성이 강하므로 연계추진이 필요하며, 기초학문지원사업 중 

우수선도과제와는 지원대상과 지원분야가 달라 연계추진의 필요성이 없음.(심의조

정위원회)



1. 종합의견：투자축소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발전계획)의 반영 정도는 높고 사업선정의 전략은 합리

적이나 추진전략과 사업내용 구성이 적절하지 못함.

 연구비의 70% 이상이 인건비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팀에 따라서는 연구직접비

와의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 연구능력 배양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

음.

 필요에 따라서는 주어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구직접비를 편성할 수 있는 제도 필요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목적기초연구사업의 우수한 사업성과(3년간 A등급),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사업 

추진전략, 사업내용의 조정, 연구실적의 우수성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

함이 바람직함.

 기초과학연구의 핵심이 되는 소규모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는 목적기초연구사업에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요망됨.

 기초과학연구수준을 2002년까지 세계10위권 수준에 도달한다는 「과학기술혁신 5

개년 수정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확대 지원함이 요망됨.

2. 특기사항

 선도과학자 육성사업(과학기술부, 목적기초사업에 포함)과 선도연구자지원사업(교육

부, 우수연구자지원사업에 포함)은 우수한 개인 연구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일

부 중복의 우려가 있으나, 선도연구자 지원사업은 전 학문분야를 지원하고 선도과

학자 육성지원은 기초과학분야를 국가의 우선 지원 순위 설정에 따라 집중적인 지

원을 하는데 차이가 있음.  또한 두 사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다르므로 통합하기보

다는 연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협동연구지원사업(교육부, 공동연구과제지원사업에 포함)은 우수선도과제(교육부, 

기초학문지원사업에 포함) 및 특정기초연구사업 (과학기술부, 목적기초사업에 포

함)과 지원대상이 유사한 공동연구지원으로 중복의 지적이 있으나, 협동연구지원사

업은 보편적인 연구기반조성을 위하여 전 학문분야를, 우수선도과제는 기초과학분

야만을, 특정기초연구사업은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

임. 또한 세 사업의 추진배경, 지원철학, 기대효과가 다르고, 기초과학 연구의 다양

성과 자율성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중복통합하기 보다는 연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됨.

 우수연구자지원사업 중 선도연구자지원은 목적기초연구사업의 선도과학자 육성지원

사업과 부분적으로 중복성이 강하므로 연계추진이 필요하며, 기초학문지원사업 중 

우수선도과제와는 지원대상과 지원분야가 달라 연계추진의 필요성이 없음.(심의조

정위원회)

 공동연구과제지원 중 협동연구지원은 보편적인 연구기반조성을 위하여 전 학문분야

를, 특정기초연구는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중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배경, 철학, 기대효과가 다르고 기초과학연구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중복통합하기 보다는 연계추진이 바람직함.(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투자축소

 본 과제는 당초 과학기술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의 하위과제의 하나로서 2001년

에 종료될 예정인 사업이었으나, 국제적인 여건 변화와 기술적인 문제, 환율 변동 

등의 이유로 2004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총 사업비를 당초 1,500억원에서 

2,453억원으로 953억원 증가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기초과학연구사업으로 2002

년도 예산을 신청하였음.  당초 계획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에서 수차례의 검토위원

회가 구성되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정된 계획에 대하여는 이러한 관련부처와 

민간참여자를 포함한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사업

의 규모가 크고, 수정된 계획이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상당히 본질적인 내용 변화

를 담고 있는 바, 객관성있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된 계획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정부차원의 승인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특기사항

 2002년도 예산의 지원 규모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정부 차원의 검토위원회를 구성

하여 수정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에, 여기서 최종 승인된 다년간의 

예산 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 종합의견：계속지원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일류 과학자, 공학자들의 연구계획서를 bottom- up 형

식으로 신청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안정되고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연

구비를 집중지원한다는 창의적 연구진흥 사업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나라 과학기술연구의 창의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현재까지 발표된 우수한 연구업적들이 이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창의적 원천기술 연구를 복돋고 기초연구의 비중을 높인다는 

국가의 장기적 연구개발 방향에도 부합하고,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평

가와 예산사전조정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여, 내실있고 

장기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어, 계속 지원할 것을 

추천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 사업은 우리 나라의 농업 발전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 과제 기획이 

아직 미비하고, 농진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의 일부 기관 고유사업 (특히 생물자

원연구 과제), 과학기술부 주관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중 “유전체이용 농작물

육종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식품의약청의 식품의약품안정성관리 사업중 “유전자재

조합품 안정성 연구” 과제와 중복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들 사업과의 연계 혹은 통

합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구인력이 충분할 지에 대한 우려가 있

으므로, 초기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점진적으로 인력양성에 힘을 쓰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본 사업은 2000년도 12월 국회에서의 예산 18억원 수시 배정으로 2001년부터 시작

되었으나, 전체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였으므로 2002년도 예산 

규모 산정은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 특기사항

 5개의 핵심 연구분야중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분야는 농진청 산하 “농업과학기

술원”의 기관 고유사업과 연계 혹은 통합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농업과학기술원

의 기관고유사업이 그동안 조사 분석 평가에서 계속 좋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농업생물자원의 유전체 분석 분야는 “농업과학기술원”의 생물자원연구 기관고유 사

업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연계 혹은 통합 추진이 바람직하며, 과학기술부 주관 21 

C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중 “유전체이용 농작물육종기술개발사업”과도 중복 위험

성이 있으므로 긴밀한 연계하에 추진해야 할 것임.

 농업생명공학 산물의 평가기술은 식품의약청의 식품의약품안정성관리 사업중 “유전

자재조합품 안정성 연구” 과제와 분명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것이므로, 연계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식약청 사업은 GMO 식품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주력하고, 농진청 사업은 GMO 작물이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위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림부의 “농림기술개발” (단기산업기술) 사업중 <첨단기술개발> 과제와 일부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농림부 과제의 구체적 목록이 없

어서 중복 정도는 판단하기 어려움)

 농진청 GMO 평가기술개발사업 중 인체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식의약청에서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용 LMO 위해성 평가체제구축사업은 인허가관련 사업을 

분리 추진하되 센터의 일원화체계를 갖추고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공동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함.(심의조정위원회)

 핵심BT 고급인력양성사업에서 Bioinformatics, Proteomics 등의 인력양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관련 사업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특히 농진청의 농업



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과기부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산자부의 단백질기술개발체제

구축에 포함될 수 있음.

-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단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

로 핵심BT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기존 유전자 관련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심의조정위원회)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은 유전체이용 농작물육종기술개발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계 추진해야 할 것임.(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투자확대

 본 사업은 국가 안보 및 정보화의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개발사

업으로서 꼭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다만, 전년도의 심의에서도 제기된바 있는 위성 발사체 개발의 타당성 등에 관해서

는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타 부처에서도 위성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들 과제의 통합 또는 단일관리체계수립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아래 특기사항 참조).

2. 특기사항

 본 사업중의 “다목적실용위성 개발/과학위성 개발/위성발사체 개발” 과제는 산업자

원부의 항공우주산업기술개발 사업중의 “다목적실용위성개발 과제와 사업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 또는 단일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임.

과학기술부의 사업이 추진연혁 (1단계 1990-2005; 2단계 2006-2015)과 체계, 사

업규모 (약 1조원) 경험 (축적기술) 등에서 산업자원부 (1999- 2004, 822억원 등) 

보다 훨씬 앞설 뿐 아니라 주관부처의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할 때 항공우주산업기

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개발)을 본 우주기술개발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우주기술개발사업 중 다목적실용위성개발은 산자부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중 다목

적실용위성개발 과제와 사업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 또는 단일관리체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심의조정위원회)

 주관부처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할 때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다목적실용위성개발)

을 본 우주기술개발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함.(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계속지원

 본 사업은 원자력기술자립을 통한 원자력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자력의 의료 농

업 산업적 이용을 확대하여 신산업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차

원의 사업으로 안정적인 정부예산지원이 요구됨.

 특히 고부가가치의 방사선 이용분야 연구, 다목적용도의 원자로기술 실증을 위한 

연구, 원자력 안전연구 및 활용부서 및 수혜자 위주의 연구에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본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기술혁신과 지식 창출을 유도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 국가가 주도하여야 하는 기술적, 경제적, 

국가전략 차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므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2

개의 계속사업인 경우 신청예산 전액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신규사업인 경우, 계속사업과 연계추진하거나 항공우주부품사업이 일정 수준에 오

를 때까지 1년 이상 순연하는 것이 바람직함.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자금의 장기회임성, 투자의 대규모성, 높은 위험

부담율 특성상 타사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

2. 특기사항

 우주기술개발사업 중 다목적실용위성개발은 산자부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중 다목

적실용위성개발 과제와 사업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 또는 단일관리체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심의조정위원회)

 주관부처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할 때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다목적실용위성개발)

을 본 우주기술개발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함.(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계속지원

 본 사업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사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구조로의 전환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서 계속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2001년도 대비 103%의 예산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필

요함.

2. 특기사항

 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은 사업내용이나 규모(신청예산 10억원)로 보아 별도 사업화

하지 않고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심의조정

위원회)



1. 종합의견：계속지원

 본 사업은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적용에 따른 설비의 국산화로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서 계속지원

이 필요함.

 이미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민간투자의 확

대(50%이상)가 바람직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국내부존 기초자원의 활용증대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므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과제이나 인력시설 및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의 불투명, 민간기업과

의 연계미흡, 에너지기술개발과제로서의 부적격성 등에 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특기사항

 본 과제는 자원의 고품질화, 산업원료소재의 국산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

나 에너지공급의 안정성효율성 향상과 친환경적 에너지자원개발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과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별도로 분리해서 추

진되어야 할것임.



1. 종합의견：계속지원

 본 사업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공해물질 배출억제와 연료청정화기술개발 과제로

서 계속지원이 필요함. 특히 이산화탄 소의 분리이용기술 개발은 국제기후협약의 

준수 뿐 아니라 에너지환경분야의 기술자립화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제고에도 기여

하게 될것임.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나 사업내용으로 보나 예산

의 규모(10억 신청)로 보아 본 사업은 별도 사업화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선진국 

수준으로 사업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본 사업을 심의하기에는 자료가 미

흡한 부분이 많음.

2. 특기사항

 본 사업은 사업내용이나 사업규모(신청예산 10억)로 보아 별도 사업화하지 않고 같

은 위원회 소속의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너지자원기술개발)(신청예산 400억)에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은 사업내용이나 규모(신청예산 10억원)로 보아 별도 사업화

하지 않고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심의조정

위원회)



1. 종합의견：투자축소

 본 사업의 취지와 목표는 인정이 되나 산업자원부의 전반적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본계획을 요약하는 정도의 계획서를 가지고 ‘02년도 예산사전조정을 위해 사업을 

심의하는 것은 무리임. 본 사업만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요구됨.

2. 특기사항

본 사업은 산업기술위원회의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신청예산100억) 및 연구기반

위원회의 전자상거래기반구축사업(신청예산 530억)과 비교할 때 전자상거래 핵심기

술개발, 정보화등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사업목적이 매우 유사하므로 통합추

진이 바람직함.

 자원분야 B2B 모델개발사업은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및 전자상거래기반구축사업

과 비교할 때 전자상거래 핵심기술개발, 정보화 등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사

업목적이 매우 유사하므로 통합추진이 바람직함.(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계속지원

 향후 국내적으로 통신위성수요와 위성을 이용한 다목적 부가통신사업이 증대되는 

시점에 과제의 전략성이 인정되며 과제 내용구성도 무리가 없음.

 향후 국내 통신방송위성 수요를 국산화하기 위한 주요한 국책사업이나, 기상청의 

기상관측위성사업, 해양수산부의 해양관측위성사업 등 복합적 위성개발을 위한 범

부처적인 사업의 조정 기능이 필요함.

2. 특기사항

 정통부, 과기부, 기상청, 해양수산부 등 위성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부서는 사업총괄 조정기능을 갖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목적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중복투자 사업 내용확인 및 조정 기능을 필요로 함.



1. 종합의견：계속지원

 본 사업은 정보통신분야 표준의 적기제정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국제표준이 전

략적 도구로 부상하며, 정보공동활용 교환 등을 위한 표준화 요구가 증대되는 시점

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바람직하나, 전 산업기술분야로 산재되어 있는 과제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략화하고 사업수행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

적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특기사항

 본 사업은 정통부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기술 분야별 표준

화를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측면에서 산자부가 추진하는 표준화기술개

발사업과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등과 유사성이 있어 보이나 표준대상이 다르므로 

사업의 중복성 문제는 없음. 다만 향후 전자상거래표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사업목적이 상이하고 세부 연구내용이 달라 중복성이 없으나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중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표준화사업과 연계추진 권고함.(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투자확대

 본 사업은 낙후된 건설교통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공공기술개발을 목

표로 교통시설, 신공간 도시개발, 수자원, 건설관리 등 4대 부분 11개 중점분야를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 경제 생산성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건설교통 환경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있음.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문의 유일한 종합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크므로 예

산의 확대지원이 필요하며, 4대부문이 이질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종합적이고도 체

계적인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함.

2. 특기사항

 본 사업의 세부분야 중 수자원분야(신청예산 10억)는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산

업기술연구사업-중장기사업)내 세부사업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 개발사업(신

청예산 100억)과 유사하므로 유사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 중 수자원분야는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내 세부사업

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 개발사업과 유사함으로 통합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투자확대

 본 사업은 지하철의 건설비 및 운영유지비 과다 등 기존 지하철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대안으로 경량전철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 경제성, 효율성 및 공공성

이 매우 높음.

 특히 ’02년도에는 차량, 신호시스템, 선로구축물, 전력공급시스템 및 종합시스템엔지니

어링기술 개발 등 각 분야별로 시제품제작, 상세설계를 완료해야할 뿐만 아니라, 

1.1km의 시험선로(Pilot Plant)를 구축해야 하는 해로 투자확대가 절대 필요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차년도에 1단계로 개발 완료되는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 기술 개발의 실용화를 위

하여 2단계 후속사업으로 제안된 시제차량시스템의 시험운전과 내구도 및 신뢰도 

확인을 위한 연구사업은 6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성공적으로 개발될 고속전철시

스템의 조속한 사업화에 필수적인 연계사업으로 신청 예산의 계속적인 지원이 요구

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우리나라의 도시철도는 안전측면에서 안전/성능보장제도가 미비하고 국내기술이 취

약하며, 도시철도 측면에서 노선별 사양이 상이하고 부품호환성이 부족하며 정비유

지관리가 매우 비효율적임. 또한 도시철도 건설측면에서 시설/시공표준이 미비하

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설계/건설등 표준화가 시급한 실정임.

 그간의 성공적인 도시철도 국산화/표준화 사업을 바탕으로 도시철도 인프라 표준화

/정보화를 이룩하려는 본 사업은 공공성이 매우 큰 사업이므로 성공적인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확대가 절실히 요망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본 사업은 기존 교통체계에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시설의 효율성, 경제성 및 안전

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파급효과가 매우 큼.

 국내외 환경변화 속도가 빠른 이 사업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본 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과기부,정통부,지자체 등)

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내용상 신청예산의 산출근거가 미약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해양사고의 예방, 해양오염 방지비용 절감, 선체폐기물/기름유출에 의한 해양환경보

호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계속 지원이 필요하나 해상안전기술개발의 기본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의 일부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예 어선의 투 양망구동장치기술개발은 본사업의 목표에 맞지 않는 과제임.)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사업 전반적으로 세부 사업 내용등을 재구성하고 핵심 사업 내용으로 재 기획하는 

작업이 필요함.

 새만금조사사업 등 시의성 환경영향조사사업과 핵심연구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함이 

필요하며, 해양폐기물처리시스템 개발사업 등은 민간의 참여가 요구됨.

 신규 세부사업으로 제안된 해양환경변화대응 사업은 연구목적 및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업임.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사업내용이 광범위하고 심해저 활용연구, 탐사기술 자원 채취 기술, 구조물 사업, 

고속선개발사업 등 대형 투자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투자 확대가 

필요함.

 국가 해양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 전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포괄적

인 사업명 하에 너무나 다양한 성격의 대,중,소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

업 수행 및 예산 분배를 위하여 사업의 분할이 필요함.

 대형 사업인 해양심층수 이용사업은 민간 투자 규모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양관측위

성 탑재체 개발 사업 등은 기상청의 기상위성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2. 특기사항

 기상청의 기상위성개발 사업과 해양관측 위성 탑재체 개발은 연계시켜 검토하여 중

복 투자를 제거해야 함.

 해양기상예측도 기상청과 사업 연계가 필요함.

 고속선 개발 사업은 조선관련 민간 분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양심층수 이용사업도 민간 사업체와 투자 분담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1. 종합의견：투자축소

 본 사업은 항만건설핵심기술개발, 항만시설안전성향상, 신형방파제기술개발 및 첨

단기술을 이용한 항로표시 기술연구개발 등의 4개의 사업이 과제의 선정, 수행 및 

평가 등이 완전히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연구결과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연구 

내용에 관한 체계화 검토가 필요하며, 건교부 및 산자부의 기술개발사업과 연계가 

필요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최근 빈발하는 기상/지진으로 인한 피해저감기술개발 및 이를 위한 기상인프라 구

축을 위해 국가차원의 투자확대가 요망되는 과제임.  특히 핵심기상기술개발, 해상

기상변화 탐지기술개발, 응용기상기술개발 등에 중점투자가 필요함.

2. 특기사항

 사업간 유사점이 많으므로 이들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심의조

정위원회)

 기상청 자체 내에서 기술지진기술개발사업과 지방특화연구사업에서 수요중심의 응

용기상기술개발 분야의 상당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사업 재조정이 필요함.(심의

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계속지원

 한반도 오존 및 배경대기를 입체적으로 장기간 감시하고 이상 대책을 위한 장기예

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국가기반사업으로 적절하며 추진기

관의 축적된 기술과 실적으로 보아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장비 구입예산 증

액과 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최근 기상재해의 대부분이 국지적이고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어 국지 악기상 현장연

구 기반 확립 차원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내

용이 기상지진기술개발 과제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진전략 

면에서 상호연계 또는 통합하여 추진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2. 특기사항 

사업간 유사점이 많으므로 이들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심의조

정위원회)

기상청 자체 내에서 기술지진기술개발사업과 지방특화연구사업에서 수요중심의 응

용기상기술개발 분야의 상당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사업 재조정이 필요함.(심의

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투자확대

 본 사업은 국가철도망 고속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기존선의 고속화

(140km/h → 160, 200km/h)를 통해 고효율 저비용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철도기술개발사업으로, ‘01년도부터 시작하여 ’04년 경부고속철도의 개통과 호남선

전철화사업의 완료에 맞추어 고속화를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시간에 많은 기술개

발과 시제품을 제작/시험 해야하는 사업임.

 ‘01년도의 철저한 기획연구에 이어, ’02년도에는 차량/전기/신호/통신/선로구축의 기

본설계와 상세설계 등 실용화기술을 정착시켜야 하며, ‘03년도의 시제차량 제작 및 

적용시험, ’04년도의 시스템 성능시험/보완 등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02

년도 신청예산(98억)은 전액 지원되어야 할 것임.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재검토요망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는 매우 타당하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다만 사업의 

추진은 재원지원을 정부가 아닌 가스산업계 주도로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됨. 사업비는 국내 가스산업계의 안전투자비의 

일부로 충당이 가능할것임. 2000년에 끝난 「가스안전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산업

체 중심으로 가스안전기기 개발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바 있음.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지원필요

 기상기술의 선진화 및 기상재해 예방 그리고 우주기술의 개발 면에서 기상위성개발

사업은 필요한 국가적 사업임.

 그러나 초기에 독자적으로 기획되었다가 통합됨으로써 복합적인 개발계획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상위성 기능 부분과 통신방송위성 기능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 및 사업 수행

시기의 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재검토요망

 기상청의 핵심사업으로 제안한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응용기술개발분야가 

책정되어 있고, 또 지방특화연구사업에서도 도시기상 및 기후예측시스템, 지리산집

중호우예측시스템, 국지수치예보용모델개발, 산악기상감시시스템 개발 등을 연계시

켜 추진하면 상당한 부분의 기 수요자 중심의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응용기상기술의 개발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연구사업이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일

부 중복되며, 이러한 사업의 조속하고 경쟁력있는 개발은 민간주도 혹은 민관 공동

개발형태가 적극 권장됨.

2. 특기사항

기상청자체내의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과 지방특화연구사업에서 이 분야의 상당부분

을 흡수할 수 있도록 사업재조정이 필요함.

사업간 유사점이 많으므로 이들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심의조

정위원회)

기상청 자체 내에서 기술지진기술개발사업과 지방특화연구사업에서 수요중심의 응

용기상기술개발 분야의 상당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사업 재조정이 필요함.(심의

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계속지원

 농림부의 중장기 계획에 적합하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상 우리

나라 농업/농촌의 하부구조를 정비하고 기술을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주도사업

으로 합당하고 예산규모는 적정함. 

 그러나 과제 선정에 있어서 외부 공모과제를 확대하고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국가간의 농축산물의 무역이 활발하며 가축 또는 동물매개 인체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점에 본 사업의 추진은 시기적으로 적절함.

 기관 고유 기능사업과 엄격한 의미의 새로운 진단, 검역 기법개발과는 구분하여 추

진할 것이 요구됨.

 수시로 나타나는 국제적인 동물전염병에 대한 검역기술 개발과 역학조사 연구능력

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생명공학 연구를 통한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 post- genome 시대에 맞추어 사업

을 조정 확대한 본 사업은 매우 적절하며 그 추진체제가 매우 우수한 보건복지부의 

대표적 사업으로 인정됨.

 앞으로 사업확장을 검토하면서 기획단계부터 과기부, 산자부등 타부처와 역할 분담

을 협의하는 것은 물론 산하기관(식약청 및 보건원)의 사업의 경우 이들 기관의 고

유 경상사업을 제외한 연구개발사업을 흡수하여 통합관리 하는 것이 요구됨.

2. 특기사항

 여러사업에 분산되어 있는 신약개발 관련사업은 통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 

사업은 복지부의 대표적인 대형사업으로 추진체제 및 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므

로 동일 부서 사업중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내의 한약재 신약개발 및 천연물신약개

발사업, 과기부의 신약제품화 개발사업을 본 사업에 통합관리 하는 것이 과제 선정

의 공정성 제고, 양 한방 공동연구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봄.

 식약청 및 보건원의 사업중 기관고유 경상 사업을 제외한 연구개발 사업도 본 사업

에 통합관리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보건산업진흥 사업은 복지부의 대표적인 대형사업으로 추진체제 및 운영이 우수하

다고 판단되므로, 동일부처 사업 중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내의 한약재 신약개발 및 

천연물신약개발사업, 과기부의 신약제품화개발사업을 보건산업진흥 사업에 통합관

리하는 것이 과제선정의 공정성 제고, 양 한방 공동연구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봄.(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계속지원

 동일기관에서 신청한 신규 사업인 “전염병 연구 및 관리” 사업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2001년 대비 10% 정도의 예산을 증액하여 계속 지원함이 타당함

2. 특기사항

 신규사업으로 동일기관에서 신청한 “전염병 연구 및 관리” 사업이 채택될 경우 통

합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신종전염병감시체계구축사업과 전염병실험장비현대화사업은 동일기관에 의하여 수

행되고 있어 통합 운영이 바람직함.(심의조정위원회)

신규사업인 전염병 연구 및 관리사업도 신종전염병감시체계구축 사업과 밀접한 관

계가 있어 신규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반드시 통합 운영되어야 할 것임.(심의조정위

원회)



1. 종합의견：투자확대

 2001년 인간유전체 구조가 규명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투자 

확대가 필요함

 인체 유전체와 질병 관련 유전체 사업이 범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체계로 

기획추진 되어있고 초기부터 전국의 주요 의료기관에 질환별 유전체 연구팀을 연계

하여 네트웍화 시켜 참여범위를 넓혀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2. 특기사항

 복지부의 바이오 보건기술사업의 유전체 연구분야와 보건원 유전체 사업은 통합 조

정이 필요함.

 과학기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복지부, 산자부의 유전체관련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가칭 “국가유전체 연구사업단 또는 국가유전체 연구위원회”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운영하여 향후 중복투자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전략적분야 도출과 국가 전략적인 Bioinformatics Network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시급함.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 중 유전체연구는 이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유

전체 실용화사업에 통합하여 집중추진하며, 또한 향후 프론티어사업(인간유전체기

능연구)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투자축소

 본 사업은 전염병 실험 장비 현대화를 위한 것으로 기관 고유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경상예산 사업이며 연구개발사업은 아님. 

 현재 상황으로 보아 노후된 또는 노후되는 장비의 교체 및 신종전염병에 대비한 신

규장비도입은 시급함. 그러나 5년간의 사업기간 후에도 장비 교체/도입은 계속되어

야 하므로 장비의 노후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영속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되 

연구사업 예산이 아닌 경상사업 예산으로 전환 시켜야 할 것임.

2. 특기사항

 동일 기관(보건원)의 전염병 연구 및 관리사업에 포함된 장비 구입비의 장비 명세

와 본 사업의 장비 명세를 통합하여 장비 중복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신종전염병감시체계구축사업과 전염병실험장비현대화사업은 동일기관에 의하여 수

행되고 있어 통합 운영이 바람직함.(심의조정위원회)

신규사업인 전염병 연구 및 관리사업도 신종전염병감시체계구축 사업과 밀접한 관

계가 있어 신규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반드시 통합 운영되어야 할 것임.(심의조정위

원회)



1. 종합의견：투자축소

 시의 적절한 과제이지만 연구 목표 달성도 위하여 효율적인 후보 물질 도출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과기부 21세기 프론티어사업, 화학연구소, KIST와 같은 출연연구소

의 유사 신약 개발 과제와 통합 조정 내지는 유기적 추진 체계 마련과 결과 검증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 함.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과거 신약 개발 실적으로 미루어 보아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

지 않음.

 따라서 투자규모는 계획보다 축소시킬 수 있을 것임.

2. 특기사항

 천연물에서 추출하는 후보 물질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이 후보물질들을 이용하여 

유사물질 합성과 기능연구 등은 화학연구소나 KIST등의 유사 과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함.

 과기부 21세기 프론티어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 자생 약용식물을 통한 의약품 

개발과제와 복지부 천연물 신약연구개발사업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보건산업진흥 사업은 복지부의 대표적인 대형사업으로 추진체제 및 운영이 우수하

다고 판단되므로, 동일부처 사업 중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내의 한약재 신약개발 및 

천연물신약개발사업, 과기부의 신약제품화개발사업을 보건산업진흥 사업에 통합관

리하는 것이 과제선정의 공정성 제고, 양 한방 공동연구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봄.(심의조정위원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지원사업은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중 국내 자생식물다양성의 산

업적이용기술개발과 연계시켜 수행하여야 신속한 후보물질 도출 가능함.(심의조정

위원회)



1. 종합의견：계속지원

 우리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업임.

 국립보건원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하여 장기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보건복지부의 사업들 (예로 보건산업진흥(852억원);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432

억))과 연계 혹은 통합 추진의 필요성이 큼.

 종합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이 조속히 합동으로 R&D 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특기사항

 2002년도 신규 과제인 ‘제품화기술개발’ 분야는 보건복지부의 ‘천연물신약개발사

업’, 과기부의 ‘자생식물 다양성의 산업적 이용기수개발사업’ 및 식의약청의 ‘한약

재품질관리사업’과 부분적으로 중복 가능성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제품화기술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위에서 예시한 사업들과

의 중복 가능성을 심층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함.



1. 종합의견：투자축소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의학의 과학화 및 세계화, 한의학의 표준화, 한의학의 

산업화 및 한의학 지식의 진보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요 사업임.

 이를 위해서는 한방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객관화하고 치료방법을 표준화하며, 새

로운 한약을 개발해야 할 것임. 

 년 300억불에 달하는 한약 국제시장에서의 우리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

야 할 것임. 

 아직까지도 본 사업 참여자가 대부분이 한의학자로 추정이 되는데, 양의학자를 포

함한 폭 넓은 분야의 참여가 바람직함.

 2002년 예산 요구가 전년 대비 100%가 증가한 50억인데, 이 증가 요구액 25억 전

부를 제품화기술개발에 투입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없어

서 이의 적정성 평가가 불가능하였음.

2. 특기사항

 2002년도 총 요구예산(50억원)의 반인 25억원이 배당된 제품화기술개발 과제의 구

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타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이 

예산이 주로 새로운 한약 개발이라면 다음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심층고려하여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생명공학연구소의 ’국내자생식물 다양

성의 산업적 이용기술개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약재품질관리사업‘ 및 

농촌진흥청의 ’약용작물연구‘ 등임.

 보건산업진흥 사업은 복지부의 대표적인 대형사업으로 추진체제 및 운영이 우수하

다고 판단되므로, 동일부처 사업 중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내의 한약재 신약개발 및 

천연물신약개발사업, 과기부의 신약제품화개발사업을 보건산업진흥 사업에 통합관

리하는 것이 과제선정의 공정성 제고, 양 한방 공동연구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봄.(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투자축소

 대도시의 대기오염도의 심각성,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개선 욕구, 국제적인 기

후변화협약의 약속 준수 등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

야 함.

 2003년도에 종료 예정인 본 사업의 계속 및 확대를 위한 제반 조치가 2001년과 

2002년도에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현재로서는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저감

기술‘과 연계 또는 통합하는 것을 건의함.

 산자부의 “차세대 자동차개발”사업과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2. 특기사항

 현재까지는 대기오염원 감소라는 정부 규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적극적인 차

원에서 시작된 과제이며 2003년도에 종료 예정임.

 본 사업은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내의 단위사업인 ‘통합환경관리

기술’내의 ‘이동오염원 오염물질 저감기술’과제와 상당부분 중복이 되므로 본 사업

을 위에 명시한 과제로 통합할 것을 건의 함. 

 본 사업은 2003년도에 종료할 예정인데, 이를 앞당겨 가능한 조속히 통합 운영할 

것을 건의함.

 자동차저공해기술개발사업(2003년 종료 예정)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통

합환경관리기술 내의 이동오염원 오염물질저감기술에 흡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함. (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투자확대

 ‘삶의 질 향상’과 ‘환경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됨.

 본 연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관리에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이 확

보될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2001년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시일 내에 본 사업이 거의 정상 궤

도에 오른 것은 본 사업 준비 단계에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고 판단됨.

 그러나 2차년도인 2002년도에 전년도 대비 1,000억원의 증액요청은 지나치게 과다

하다고 판단됨. 특히 이에 대한 산출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임.

 2002년도 예산은 전년도(500억원) 대비 약간의 투자확대를 건의함. 

2. 특기사항

 환경부내의 중복 가능성 있는 연구과제는 기획 단계에서 사전에 상당히 조정된 것

으로 판단됨.

 과기부와 건교부가 공동 운영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내의 “산업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5개분야 25과제, 총사업비 1,342억)과 본 사업내의 ‘통합환

경관리기술’ 중점분야내의 ‘난분해성 산업폐수 고도처리기술’, ‘소각 및 열분해용융

기술’, ‘유해폐기물처리기술’ 등과 중복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통합보다는 연계

할 것을 건의함. 세부과제 연구수행자에 대한 인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개선 방안 도출은 불가능함.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내의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 개발사업(2001년 선

정 사업이라 구체적 내용 없음)과는 중복될 우려보다는 연계를 강화할 것을 건의함.

 자동차저공해기술개발사업(2003년 종료 예정)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통

합환경관리기술 내의 이동오염원 오염물질저감기술에 흡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함. (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계속지원

 사업내용의 우선순위가 생산효율화를 위한 경영기술개발 보다는 생산후 유통과 연계

된 경영기술개발이 우선되어야 함.

 표준화,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한 고급화 작물생산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필

요함.

 IT 기반구축을 통한 생산, 유통의 정보화를 정착시키는 경영기술개발이 시급함.

 농업경영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여 이 분야를 발전시

키는 것이 필요함.

 농업 관련 업계도 참여시키고 비용분담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부 예산 지원은 작년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사업의 중장기 게획에 따라 사업추진이 매우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며 추진체계 역

시 공모와 직접 수행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 진행되고 있음. 

 국내의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목적 및 사업분야를 매우 적절히 조정 반영하고 있

으며 실적 역시 우수하다고 인정됨. 

2. 특기사항

 본 사업에서 GMO 관련 연구는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진청과 식약청은 

중요과제로 중복 진행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에서 GMO 관련 연구는 제외하고 농진청

과 식약청이 GMO관련 연구 분야를 역할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종합의견：계속지원

 식품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식

품관련 사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식품에 대한 정부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최근 생명공학발전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치료제 등 새로운 개념의 식품

의약품이 소개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

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가 필요하여 사업내용은 시기 적절하

다고 판단됨.

 따라서 금년대비 50%수준의 투자 확대가 요망됨.

2. 특기사항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식약청 간의 연구개발업무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진다

는 전제하에 본 사업의 증액예산 배정이 바람직함.

보건복지부의 「천연물 신약연구개발」이나 국립보건원의 「전염병 연구 및 관리」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내용은 재조정할 것.

예산규모는 78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급증시 효율적 운용이 어려울 것이므로 300억원 

수준에서 조정하여 수행하고 사업의 진행에 따라 증액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농진청 GMO 평가기술개발사업 중 인체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식의약청에서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용 LMO 위해성 평가체제구축사업은 인허가관련 사업을 

분리 추진하되 센터의 일원화체계를 갖추고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공동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함.(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재검토요망

 전염병 연구관리는 국가 고유사업이며 최근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 기존 전염병의 재

발생 추세 등에 비추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계속사업과제인 신종 전염병 

감시 체계 구축등 기존사업의 계속여부를 재검토하여 사업 개시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기존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한 후 체계적 구상으로 수행할 경우 더욱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특기사항

 보건복자부, 국립보건원, 식양청간의 연구개발업무조정이 합리적 방향으로 이루어

진다는 전제하에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기존사업인「보건산업 진흥」,「바이오 보건기술 연구개발」과의 효율적 내용 

조정이 있어야 되며 계속 사업인 「신종전염병 감시체계 구축」과「전염병 실험장

비 현대화 사업」과는 통합 운용되어야 합당함.

신종전염병감시체계구축사업과 전염병실험장비현대화사업은 동일기관에 의하여 수

행되고 있어 통합 운영이 바람직함.(심의조정위원회)

신규사업인 전염병 연구 및 관리사업도 신종전염병감시체계구축 사업과 밀접한 관

계가 있어 신규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반드시 통합 운영되어야 할 것임.(심의조정위

원회)



1. 종합의견：적극지원필요

 바이오 보건기술 개발사업은 바이오 혁명 도래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질병 극

복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에 적합한 사업 내용을 개발, 추진하기 위한 사업

임.

 바이오시대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때, 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바이오 신기술의 특징이 시간적 시급성에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2002년도에 

시행되어야 할 것임.

2. 특기사항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 안전청간의 효율적 연구개발 업무조정이 이루

어진다는 전제하에 본 사업의 신규예산 배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유전체 연구사업은 기존에 설치 운영중인 국립보건원 유전체 연구소에서 주관

하고 생명노화연구는 기존연구인력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유보시키되, 사업 확

정후 기획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적절한 사업을 재설정 할 것임.

 연구비는 초년도에 100억원 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사업의 확대 심화에 따라 증액

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 중 유전체연구는 이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유

전체 실용화사업에 통합하여 집중추진하며, 또한 향후 프론티어사업(인간유전체기

능연구)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심의조정위원회)



건의사항

 국가연구개발 투자는 성공이 불확실한 것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2년도 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서는 사업추진 부처간에 충분한 사전조정을 통하여 범 국가적인 투자 전략

을 세우고 추진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부처별로 때로는 부처 안에서도 경

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획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연구를 통하여 중점 투

자방향을 정하고, 관련 부처간에 사전 조정을 통하여 역할 분담을 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동시에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범 국가적

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과학기술 5개년 계획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의 비중을 20%

로 증가시킨다는 목표가 세워져 있으나,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사전

심의조정이나 기획예산처의 예산 배정 mechanism 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음.

  -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자원배분을 먼저 정해주고, 그 범위 안에

서 분야별 구체적 사업의 심의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보임.

 부처별로 사업을 1˜2개로 통합하여 대형화하여 산하기관 사업을 통합 추

진하는 것이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산하기관 사업

은 경상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을 구분하여 해당기관은 경상사업만 추진하고 연

구개발사업은 관련 대형사업에 포함시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형 계속사업 안에 새로운 세부사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증가시

키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 바, 세부사업의 내용이 새로운것이면 신규사업으로 

분류하여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시배정을 받아 계속사업으로 분류되는 경

우도 있는 바, 전년도 예산사전조정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으

로 분류하여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현재 나노기술분야나 생명공학 또는 생명과학과 관련한 바이오기술 연구는 

개발초기단계에 있는 분야이므로 과학기술부, 복지부, 농림부의 연구 추진체

를 중심으로 추진해야할 단계이며 이와 관련한 인력양성이 중요한 교육인적

자원부가 관련교수 양성 또는 충원, 학생정원조정 등의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겠다. 위의 두 NT,BT 핵심기술이 산업화되려면 적어도 10-20년의 장기적인 

연구기간이 소요되므로 산자부는 Down Stream 연구가 성숙될 때 기업화를 



위한 전략에 집중하여야 함.

 유전체 관련 연구사업은 목적별로 세부기술은 다를 수 있으나 기술개발에 적

용되는 시설기자재 및 기본기술은 유사한 특징이 있음.  이에 비해 각 부처별

로 개별 유전체연구사업을 신청 또는 수행 중인바 연구재원의 효율성을 기하고 

관련기술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국무조정실이나 특정 부처내에 가칭 “국가유전

체연구사업단” 또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2. 산업기술연구사업심의위원회

1) 심의 기본방향 및 심의방법, 심의기준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은 농림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 산자부의 공통핵심기술

개발사업, 정통부의 전파연구사업 등 7개 부처, 2개 청의 23개 단기산업기

술연구개발사업과, 국방부 민군겸용기술사업, 과기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

발사업, 산자부의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등 5개 부처, 13개 사업의 중장기산

업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구성됨. 이 중 계속사업은 29개, 신규사업은 7개로 

구성됨.

  선진국 수준의 산업기술확보와 첨단산업의 기술기반 제공,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 기술개발지원, 기존산업에 대한 IT, BT, NT 등의 신기술 접목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등을 주요 특성으로 함.

2) 심의결과 종합

□ 계속사업

등 급

사업수
투자확대 계속지원 투자축소 계

사업수 9 12 8 29

비율(%) 31.0 41.4 27.6 100

□ 신규사업

등 급

사업수
적극지원필요 지원필요 재검토 요망 계

사업수 2 3 2 7

비율(%) 28.6 42.8 28.6 100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은 1조 8천억원으로 전체 심의대상사업의 34%를 점유

하는 주요 연구사업분야임. 또한 산업기술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으

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핵심적 연구개발 분야임. 

  산업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성상 기술환경 변화에 따

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산업기술은 연구개발의 성공은 물론 

연구결과가 국제경쟁력을 갖고 사업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는



바, 예산지원이 이에 상응되어야 함.

  각 연구사업의 주체는 연구사업 목표 달성과 연구사업 결과의 활용 측면에

서 추진절차 및 내용, 객관적인 평가 등에 보다 세밀한 관심과 집행이 필요

하며,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적정 예산을 배분, 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산업기술은 민간의 참여는 물론 산학연연구가 활

성화되어 원천기술은 물론 응용 및 시스템 기술까지도 국제적 수준으로 개

발하여야 함.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동향과 시장동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철저한 기술기획과 관리가 필요함.

□ 사업별 우선순위

부처명 사업명(대분류)
2001년

예산

2002년

요구액
심의의견 비고

문화관광부 게임기술연구개발지원 800 800 투자축소

농림부 농림기술개발 38,188 42,007 투자확대

산업자원부

공통핵심기술개발(산업혁신기술) 41,000 55,000 투자확대

디자인포장기술개발(산업혁신기술) 15,000 27,000 투자축소

표준화기술개발(산업혁신기술) 6,000 15,000 계속지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 76,700 200,000 투자확대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산업기술개발) 5,000 10,000 투자축소

청정생산기술사업(산업기술개발) 34,500 50,000 계속지원

신기술실용화(산업혁신기술) 15,000 30,000 계속지원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사업 580 1,000 투자축소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기금)  30,000  40,000 계속지원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지원(기금) 10,000 15,000 투자축소

해양수산부 특정수산기술개발 4,888 7,373 투자확대

산림청

산림유전자원연구 949 1,182 계속지원

특정연구개발 150 500 투자축소



부처명 사업명(대분류)
2001년

예산

2002년

요구액
심의의견 비고

중소기업청

산 학 연공동기술개발사업 35,000 42,000 계속지원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사업 10,000 20,000 투자축소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86,100 120,000 투자확대

과학기술부 전통산업의지식집약화 - 13,000 지원필요 신규

건설교통부

전천후고속철도시스템

(Dual Mode Traction System)

도입개발사업

- 500 지원필요 신규

중소기업청

3D요인제거장비개발 - 20,000 적극지원필요 신규

대 중소기업간공동기술개발 - 80,000 재검토요망 신규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평가 - 10,000 적극지원필요 신규

국방부 민군겸용기술사업 8,000 8,200 계속지원

과학기술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98,000 210,000 계속지원

민군겸용기술사업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
19,300 21,000 계속지원

중점국가연구개발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
73,979 51,750 투자축소

국책연구개발사업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
11,200 74,750 계속지원

산업자원부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산업혁신기술) 14,200 58,000 투자확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혁신기술) 73,000 90,000 투자확대

차세대신기술개발(산업혁신기술) 37,000 60,000 계속지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 10,000 12,000 계속지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개발(기금)  310,800  370,000 투자확대

건설교통부 산 학 연공동연구개발사업 14,000 23,800 투자확대

산업자원부
생물산업핵심기술개발체제구축 - 7,440 재검토요망 신규

단백질기술개발체제구축 - 15,000 지원필요 신규

산업기술합계 1,079,334 1,802,302



3) 사업별 심의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게임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 계획은 문

화관광부 산하 (재)게임종합지원센터 기술개발지원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

 즉 게임제작엔진도 개발하기 곤란한 8억원의 예산규모로 국가차원에서 게임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 판단됨.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개

발하는 특화전략이 요구됨.

 따라서 게임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산자부, 정통부 등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2. 특기사항

 정통부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추진하는 게임엔진 보급사업과 상호 밀접히 연

계하여 추진하도록 권고 필요.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농업기술은 안정적 식량확보를 유지하는 국가의 전략적 산업기술분야이므로,

 기술보호주의의 심화에 따른 기술투자 확대 및 기술개발의 지속성을 감안할 

때 안정적 예산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그리고 전략적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기획을 통해 집중투자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요구됨.

2. 특기사항

 본 사업은 그 효율성이 인정되나 한정된 사업비 규모로 소규모과제 형태로는 경

쟁력을 강화하기에 미흡하므로, 특성화 및 대형화 형태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

는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산림청의 임업특정연구사업을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임산가공분야로 흡수하여 

확대지원 할 필요성이 있음. 임업특정연구개발사업은 농림기술개발사업에 흡

수통합하여 임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임산가공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게 연계되기 바람(심의조정위원회).

 국책연구개발사업 중 생명공학실용화사업,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중 생물산업

분야,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생명공학기술응용분야, 특정수산기술개발사업 중 

생명공학관련 분야는 자료미비로 중복 여부 판단이 곤란하여 유보의견을 제

시하되 차년도에 세부자료를 요청하여 심층 심의 수행(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기술집약적 산업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특히, 최근 들어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에 따라 단위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

간 및 비용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단순 수입대체 기술개발을 탈피하면서 국제 

경쟁력이 보유된 기술개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

는 상황임. 

 따라서, 본 사업은 국가 기술개발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면서 국가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연구사업임으로 2000년도(860억원) 대비 2001년도

(410억원)에는 사업비 예산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2002년도에는 늘

어나는 산업규모를 고려하여 신청요구액 550억원 보다 많은 사업비로 증액하

여 확대시킴이 바람직함.

2. 특기사항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결과 A등급으로 평가되면서 중견,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80%이상인 중요한 국가 연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정

된 사업비 규모에 의해 과제 신청대비 20%수준만이 지원될 수밖에 없는 상

황은 개선되어야 함.

 특히, 본 사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을 개발하여 산

업기술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므로 모든 산업분야에 균

등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2000년도와 같이 총 사업비의 46%를 정보통신분

야에 편중 지원하는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국책연구개발사업 중 생명공학실용화사업,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중 생물산

업분야,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생명공학기술응용분야, 특정수산기술개발사업 

중 생명공학관련 분야는 자료미비로 중복 여부 판단이 곤란하여 유보의견을 

제시하되 차년도에 세부자료를 요청하여 심층 심의 수행(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산업 디자인 및 포장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기술분야로 우리 실정에 

기반 구축이 필요한 산업 분야임. 특히 원천기술의 개발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으나 디자인 및 포장은 제품의 차별화 및 신시장의 창출에 지대한 파급효

과를 보일 수 있는 만큼 그 기반 구축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차년도에는 예산의 확대보다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의 전략적 선택

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이 필요함.   

 디자인 기반기술개발사업이 아님. 디자인 혁신 상품개발 사업, 디자인 정보화

사업 및 포장기술 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각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반

영이 인정되나 좀 더 구체화된 기획이 요구됨.

 본 사업은 산업발전법 제 24조 및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지

원하는 사업으로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 계획(‘93˜’97)에 의거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94년부터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을 본격화 함. ’98년 산

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98˜’02)을 통해 디자인의 창의와 질적 향상에 중점

을 두고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2. 특기사항

 유사사업인 연구기반 조성분야의 산업기술기반구축에서 다루는 디자인 기술

개발은 기술인프라 확충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중의 일부로서 본 사업에서 지향하는 산업디자인 및 포장

기술개발지원사업과는 중복성이 없음.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현재 선진 기술에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 기술에 의한 산업 발전으로 도약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아울러 산업 기술의 표준화 작업이 준비되어야하

므로 우선 순위를 두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단, 본 과제의 경우 범 부처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산자부 주도하의 부처간 협력이 

요망됨.

 산업 전 분야에 대한 표준기술개발보다는 세부 분야별로 선택과 집중으로  

표준화기술개발의 기틀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표준기술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계속지원이 필요함.

2. 특기사항

 유사한 이름의 산업표준화사업 및 정보통신표준화사업과의 중복성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됨.(조정사항 참조)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중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표준화사업과 연계추진 권고

(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국내의 부품ㆍ소재 전문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 

자립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수입대체 위주에

서 수출주도 산업으로서 21세기 새로운 부품ㆍ소재를 개발, 수출주력 품목으

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정부의 투자확대가 필요함.

 사업의 기획과 전략이 잘 짜여진 사업으로 예기치 않는 상황변화에 긴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관련 전문기업들이 세계적인 부품, 소재 생산 수출기업

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정부지원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품목에 따라서는 선진 외국기업과 합작 또는 자본유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

여 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수출시장 개척에도 면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부처간 통합된 기술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실용화 및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이 미흡함.

- 정부의 지원대상은 민간이 투자하기에 위험부담이 큰 표준제정 및 기반기

술개발 분야 등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기반기술에 집중하는 전자상거래기반구축사업(‘02년 530억원 요구)과 

응용기술 위주의 본 사업과는 추진목적이 다르나, 사업선정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접한 연계 추진이 필요함.

 정부지원 전자상거래사업간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사업의 관리 및 평가기관에 대한 단일화가 요구됨.

2. 특기사항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사업간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

하여 범부처적인 협의체가 필요함.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은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

으로 전환함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

 본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2002년도 요구예산은 신규사업에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2. 특기사항

 특기사항 없으나 향후 지원대상중 자동차, 반도체 등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우선적 지원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미 활용 특허기술 및 대학/연구기관 보유 신기술을 실용화하는 것은 국가 산

업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으나,

 경쟁력 있는 신기술의 경우 대부분 정부지원 없이도 실용화가 되기 때문에 

투자 효과가 높지 않을 수도 있음. 

 향후 최초 계획대로 특허기술 실용화사업으로 집중 지원하도록 사업내용을 

전환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특기사항

 본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할 검토할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신기술 Idea 사업화 타당성지원사업 (출연 100억원)

-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기금 150억원)

 본 사업(200억원)은 사업화에 치중하고, 신기술 Idea사업화 타당성지원사업은 

타당성검증에 집중할 경우 상승효과가 기대됨.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본 사업은 1999년, 200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에서 “ 

전파연구소 ”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결과를 

준수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추진방

침에도 부합되지 않음.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

pp206-209, KISTEP, 2001.6.

 사업수행 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하거나 , 예산규모가 작아서 획기적 개선의 

당위성이 없다면, 본 사업을 기관고유사업 중 정책 연구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함. 

2. 특기사항

 조사, 분석 등 연구개발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과제로 선정한 부문이 많으

며, 품질인증과 규격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은 삭감 조치하던가 기관고유사업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산업인 IT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정보통신 중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상용기술개발을 본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보통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관련기술의 지원은 두드러지는 반면, 정보통신기기 및 부품개

발 등에 대한 하드웨어 분야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기술개발과제에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년 또는 2 -3년까지 연구개발사업 기

간을 유연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기술료의 징수방법이 매출액의 2%로 되어 있어 매출액 산정방법의 구체화 또

는 징수방법의 제고가 요망됨.  

 심의 항목별 심의 의견을 요약하여 종합의견을 제시.

2. 특기사항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99년도 사업실적 168건 중 29건이 

부품기술관련이며, 정보통신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 2000년도 계획 150여건 

중 48건이 핵심부품개발 사업임. 따라서 선도기술개발 사업은 원천기술확보 

및 시스템개발방향으로,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은 부품의 실용화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여 사업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1999년 지원과제 수 99과제에 비해 2000년 31과제로 급격히 선정과제가 줄어들

게 된 원인 분석이 요망되며 3차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보아 70건

을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됨.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예산의 동결이 필요

함. 사업지원예상을 소정의 심의 과정을 거쳐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원건수의 양

과 질이 적을 경우 이에 대응하여 사업비의 조정이 필연적인 사업임.

 제출된 성과자료가 없어 명백한 방향제시는 어려우나 기술료 징수의 기준 등

을 좀 더 명확하고 현실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징수된 기술료의 활

용대책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함.

 정보통신부의 동일부처 수행사업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과의 명확한 차별화 

대책을 수립해야 됨.  

2. 특기사항

 연구성과지원사업 중 신기술창업지원사업은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정보통신우

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등 해당기술분야 담당부처로 이관(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단계별 목표에 부응하는 연구사업내용을 개발하

여 추진하는 전략적 연구사업으로 

 추진체계 및 방법, 사업관리체계가 우수하고 연구성과도 우수하여

 기술보호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전략적 예산을 안정적으로 계속 지원 

요망.

2. 특기사항

본 사업은 효율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한정된 사업비규모로 경쟁력을 강화하

기에는 아직 미흡함.

기술보호, 환경보전, 식량확보 등 국가 전략기술사업이므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정책개발이 이루어져서 이에 따른 적정한 예산규모가 요구됨.

국책연구개발사업 중 생명공학실용화사업,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중 생물산업

분야,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생명공학기술응용분야, 특정수산기술개발사업 중 

생명공학관련 분야는 자료미비로 중복 여부 판단이 곤란하여 유보의견을 제

시하되 차년도에 세부자료를 요청하여 심층 심의 수행(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본 과제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인정되고, 국가차원에서 전략적 사업으로 수

행해야할 과제로 중요성은 인정되나,

 추진경위, 추진절차, 지원조건 등으로 임업연구원의 고유업무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임업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농림부, 농진청사업에 연계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계속지원요망.

2. 특기사항

 체계적인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이 없으므로 연구기획을 통한 년차별 단계별기

술개발계획을 수립하길 요망함.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임업은 산업적 기능보다 공기정화, 푸른공간 제공, 홍수예방, 자연생태계의 보존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와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공익적 기능이 있음.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사업으로 산림청 기

관고유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중 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

기 바람.

2. 특기사항

 주관부처인 산림청은 임업의 특성상 목표달성에 있어서 중기 또는 장기적인 

연구기간이 필요한 사업과 단기간 내에 가능한 사업을 구분하여 목표를 단계

적으로 설정하고 그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함. 임업은 미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임.

 산림청의 임업특정연구사업을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임산가공분야로 흡수하여 

확대지원 할 필요성이 있음. 임업특정연구개발사업은 농림기술개발사업에 흡

수통합하여 임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임산가공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게 연계되기 바람(심의조정위원회).



2-16 산 학 연공동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청 계속지원)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산업기술의 국제경쟁력은 기업 단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기술혁신주체

들이 연계한 국가혁신체제(NIS) 구축에 의해 가능하므로

- 대학 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의 수행내용과 효과를 감안하여 예산의 증액이 요구됨.

- ‘93˜’99년까지 특허출원(1,257건), 시제품(3,692건), 공정개선(2,611건)의 

실적을 거둠.

 다만, 본 사업에서 과제당 지원금액이 너무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참여 

부족, 산 학 연 기술혁신체제 구축의 내실화 등의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야 할 사항이며,

- 이를 위해 과제당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긴

밀하게 하면서, 대학 연구기관과의 교류관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

업을 개선해야 함.

   ‘99년 국과위 평가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제별 지원금액 확대 요구.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업체 수는 중소제조업 278천개 중 1%

미만에 불과하므로 확대지원 필요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 달성을 위하여 사후 평가관리체제의 보완이 필요함.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이전시켜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으

로서 대학, 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촉진 및 공

동개발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됨.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신기술아이디어 타당성 평가 사업과 차별화된 내용설정

이 필요함.

 사업비에 있어서는 기술이전 개발사업에 대한 중소업계의 수요규모와 신제품 

개발의 촉진에 따른 대내 외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 2001년도 사업의 경우, 이미 예산을 초과 접수되어 접수를 중지한 상태임

(예산은 100억원이나 추가기술개발비용 요청액은 300여 억원이 접수됨)

- 그러나 200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가시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고려할 

때 2002년도의 예산요구 신청액은 2001년도 대비 2배로서 200억원을 신

청하였으나 이는 과다하며, 만약, 증액이 필요하다면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점진적인 방법으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우리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개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

련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임.

- 급격한 기술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 벤처기업이 적합하므

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개발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의 추진체계 시기 신청자격 및 대상, 예산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라고 판단되나

- 매년 증가하는 신청업체 수와 사업비를 감안할 때 예산지원의 증액이 필요함.

- 그러므로 ‘02년 예산요구액 1,200억원으로 1,7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업체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예산요구 규모는 적정함.



1. 종합의견 : 지원필요

 사업목적측면에서는 현시점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제기반을 견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이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과 타사업에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할 것을 

요망함.

 사업추진의 전략성 부여를 위하여 지역산업으로서 전통특화산업에 중점을 두

고 기획을 통한 전략분야 도출 및 추진이 바람직함.

2. 특기사항

 추진내용중 지방자치단체 자문관사업, 지식클러스터구축, 사이버교육, 혁신거

점육성, 기술경영과정개설사업은 산업기술연구사업으로 맞지 않으므로 신규사

업으로 독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종합의견 : 지원필요

 타당성 조사 및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업의 추진은 수요발굴 

면에서 위험을 안고 있음. 

 경제적 목적에서는 첫해 타당성연구 후 이후 시스템개발사업 추진여부를 결

정해야할 것임.

 중장기적으로 기술의 다양성 확보와 안보측면에서 철도시스템의 보완적 기능

을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는 추진의 필요성은 있으나 시급성 면에서는 미

흡함.

 실용화개발사업이므로 참여기업의 물색도 중요하며 참여기업의 분담비율은 

50%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음.

 국내에서 기 개발 완료된 가스터빈 발전기술과 G7고속전철 시제 차량을 활용

하므로 기술의 성공가능성이 높으나 경제성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함.

 이 시스템이 개발완료 후 운영될 경우 현재의 철도 환승제도의 변경이 불가

피하므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함.

2. 특기사항

 1년사업으로 타당성분석 개념정립 연구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연도의 

사업은 타당성연구의 결과에 근거할 필요가 있음. 



1. 종합의견 : 적극지원필요

 염색, 금형, 단조, 도금, 열처리, 주조, 용접 등 대표적 중소기업 업종의 3D 

요인제거를 위한 장비 개발은 시의 적절함.

 특히 작업 환경개선 보다는 구체적 장비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3D 요인

제거 및 경쟁력 향상노력은 높이 평가됨.

 다만 구체적 장비 개발 계획 및 사전 기획이 철저히 수립되어, 기술개발 효과

가 크도록 기획 및 사후조치가 필요함.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노동부의 작업환경개선 사업 및 중기청의 구

조개선 사업과 연계가 요망됨.

2. 특기사항

 가급적 정부의 100% 출연보다는 단계적으로 장비개발 기업 및 조합의 현물 

또는 현금 출자도 검토 되어야함.

 노동부의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장비를 구

매하여 주는 사업이며, 중기청의 구조개선사업도 중소기업의 장비도입비용을 

보조하여 주는 사업으로, 장비개발을 추진하는 본사업과는 중복이 아니라 상

호보완적 사업임.



1. 종합의견 : 재검토요망

 중소기업이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개발과제를 기획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이 공동 협력하므로,

- 개발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율을 감소시키고

- 중소 대기업간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

적으로 달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의욕을 고취하여 우리나라의 기술개발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에 있어서 구체적인 분야와 상세한 기술 등이 가시

화 되어야 함.

 현재의 세계적 시장진출과 과감한 아웃소싱 등의 추세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추진전략의 수정이 필요함.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증 없이 2002년도에 800억

원의 예산 요구는 적정하지 못함.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기획보고서의 내용은 추진체계와 전략성 측면

에서 현실성이 결여됨.

2. 특 기 사 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 : 적극지원필요

 기술성, 사업성의 타당성 평가사업은 기술개발의 성공 및 실용화 제고 면에서 

높이 평가 됨. 특히 우수신기술의 발굴 및 기술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기술개

발의 효율성 제고는 적절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효율적 기술개발의 적절한 지원수단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한 사업임

 1단계의 타당성 평가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나, 2단계의 연구개발 및 3단계 

사업화의 경우는 타사업과 연계하고 통합 추진할 것. 즉 본사업은 단기간의 

타당성평가사업만 추진할 것.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추진하는 각 부처간의 상호협력 및 민간과 군 기술의 상호 이전이 가능하도

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망됨. 

 기술DB 구축, 수행결과의 공동관리 등 추진체계상에서 동일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부처와 추진체계의 상호협력과 연계확보가 필요함. 

 과제선정을 위한 사업기획 시부터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내용을 정하

여 추진과제의 전략성 부여가 요망됨.

 사업추진목적 및 추진방법상 군에서 개발된 기술의 Spin off 과제발굴이 미흡

하므로 군에서의 적극적인 기술이전과제 발굴노력이 요망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21세기를 대비한 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나,

 2000년도 및 2001년도 과제중 차세대 소재 성형기술개발과 수자원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자생식물 이용기술개발, 산업폐기물 재활용 기술 등은 본 사업

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며 과학기술부는 물론 해당부처와 연계하여 추진하

는 전략이 필요함.

 지원분야 : 10년 후의 국가 경쟁력확보에 필수적인 국가전략기술의 제시가 

구체화되어 있음 다만 후보기술의 도출을 위한 면밀한 작업이 필요함.

 매년 대상 과제를 추가 선정하는 것은 환경변화에는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사업의 추진전략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철저한 사전기획이 

필요함.

 2002년도 사업 예산 요구액이 전년도의 980억원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된 

2100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12개 신규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바 충분한 

근거의 제시가 필요함.

2. 특기사항

 2001년 신규사업중 유전체 이용 식량작물 육종기술개발은 기존 농작물의 고

부가가치 신품종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해외 기술교류 활성화로 추진하

는 반면, 농진청의 농업생명기술개발은 동식물 등 유용 생물자원의 다양성 확

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다소 중복의 가능성이 있음.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 중 수자원분야는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내 세부사

업인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과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심의조정위원회).

핵심BT고급인력양성사업에서 Bioinformatics, Proteomics 등의 인력양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관련 사업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어 농업생명공

학기술개발사업,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단백질기술개발체제구축 등의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심의조정위원회).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중 식물유전체분석 및 분자육종기술개발은 21세기프론

티어연구개발사업 중 유전체이용농작물육종기술개발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

으므로 연계추진(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국방부/과기부/산자부/정통부의 부처간의 역할분담을 전략적으로 명확히 구분

하여야 함.

- 과기부 : 사업총괄조정위원회 운영 및 기술정보교류사업 추진

- 국방부 : 민군 규격통일화 사업 추진

- 4개부처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및 기술이전사업, 대형 연구과제 공동 추진

 민군겸용기술사업은 핵심전략연구보다는 범부처간 추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임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평가관리체제가 필요함.

 부처별 역할을 정립하여 과기부/산자부/정통부가 집중분야를 선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핵심전략 연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냉정한 결과평가의 기구 설정을 제시하였

으나 반영이 아직 안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국가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과학기술분야를 추진하고 있는 바 선택과 집중 원

칙을 활용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효율화를 추구하

여야 하나 일부 과제들은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음. 또한 일부 세부과제들의 

중복성을 피할 수는 없으나 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

 2002년에 완료되는 사업인 바 연구결과의 실용화 및 사업화 노력을 체계적으

로 수립할 것.

2. 특기사항

 본 사업 중 첨단기계류부품기술개발 사업은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

사업과 사업 중복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양산화를 통한 부품소재의 공급기지화를 추구하는 반면, 본 사업중 첨단기계

류 부품기술개발 사업은 양산화를 범주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이 부

품보다는 기계류시스템의 시작품개발에 관련된 사업임. 따라서 사업간 연계추

진의 필요성은 없음.

보건산업진흥사업은 복지부의 대표적인 대형사업으로 추진체제 및 운영이 우

수하다고 판단되므로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내의 한약재 신약개발 및 천연물

신약개발사업, 중점연구개발사업 중 신약제품화 개발사업을 보건산업진흥사업

에 통합관리 하는 것이 과제 선정의 공정성 제고, 양 한방 공동연구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봄(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생명공학 나노, 정보통신기술, 전통산업기술 등 전

략 분야의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나노기술 264억원과 생명공학 370억원은 전년 대비하여 예산 증액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어 두 기술은 각각 기 지원되고 있는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 

타 사업과 중복성이 매우 높음.

 국가의 총체적인 기술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인력 및 연구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추진 중으로 적절함.

2. 특기사항

 나노기술 264억원과 생명공학 370억원은 전년 대비하여 예산 증액의 대부분

을 차지하나 두 기술은 각각 기 지원되고 있는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 타 

사업과의 중복성이 매우 높음.

국책연구개발사업 중 생명공학실용화사업,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중 생물산업

분야,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생명공학기술응용분야, 특정수산기술개발사업 중 

생명공학관련 분야는 자료미비로 중복 여부 판단이 곤란하여 유보의견을 제

시하되 차년도에 세부자료를 요청하여 심층 심의 수행(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성공 가능성도 높음.

 전자부품기반기술 및 시스템IC기반기술등도 중요한 기술인바 사업화 및 시장

확보를 위한 대책도 검토되어야 함.

 디스플레이 기술의 경우 시장성 확보가 불투명한 FED 및 3-D 기술과 출연연

구기관의 정책연구개발은 재검토의 필요성도 있음. 

 일부 총괄관리기관 (예 : 연구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및 전자부품연구원)의 

회원사 및 소속연구원의 과제 과대 참여의 문제 및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제구축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의 형평성 및 효율성 확보

가 필요함.

2. 특기사항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타부처와 연계가 필요. 미래형 자동차는 범 부처로 

추진되어야 하며, 전자 부품 기반 기술 개발 및 디지털방송 기술 개발 사업은 

정통부의 사업 및 산자부의 부품소재 기술과 연계추진 필요.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는 종래의 선도 기술 및 타 사업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환경변화에 맞추어 재기획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국내 산업기술 분야의 주력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전략적 목표로 하여 평

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술개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제품 부가가치의 신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향후 기술개발 효과가 매출증대

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 증대, 기술료 수입실적 등의 사업성과가 나

타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산업기술 경쟁력의 확보가 단순한 모방수준을 상회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하며, 사업성과의 실용화가 기업체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또한, 기술개발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

야 할 것임. 

 본 사업의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12.33% 증액된 900억원(신규과제 

지원 300억원, 계속사업 600억원을 지원예정)을 확보하려는 계획임. 기술 수

요조사 시, 100여건(과제 당 총 사업비가 50억이상을 요구하는 과제)의 과제

가 신청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최근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에 따라 단위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 단순 수입대체 기술개발에서 탈피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요청

되는 바, 증액요청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투자확대가 필요함. (참조;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별 예산요구서 -중장기산업-, pp244)

 주관연구기관이 조합일 경우 참여 회원사간의 안배를 지양하고 공정한 평가

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제 보완이 필요함.

2. 특기사항

 타 부처의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과 중복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

고 거시적인 사업목표에 부합되도록 세부기술과제의 개발목표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산업기술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

한 사업임.

 그러나 전산업분야에 걸쳐 추진되어 집중과 선택도 필요함. 즉 단계별 평가를 

통하여 일부과제의 조정과 과제내부경쟁을 추구하여 효율성 및 시장성 확보

도 필요함. 요소원천기술의 확보중심으로 탄력적 추진이 될 경우에는 국가산

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급변하는 IT관련 핵심부품 및 원천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Nano기술 등 미래지향적 기술을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추진함이 요망됨.

 사업의 성격 및 중요도를 감안할때, 과기부, 정통부등과 연계 필요.

2. 특기사항

 과기부의 21C 프론티어 사업과는 차별화가 되고 있음.

 즉 본사업은 시장확보를 전제로 한 신기술개발사업으로 민간참여의 강제화 

등이 추진되고 추구하는 목표도 비교적 구체화되어 있으며, 단위세부기술로 

제한되고 있음.

 21C 프론티어 사업은 장기적이며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신기술사업은 시장창출을 전제로 구체적 목표가 제시된 민간기업 주도의 세

부기술중심 사업임.

 또한 사업단별로 과제를 분석하여 볼때도 중복가능성이 있는 과제는 발견하기 

어려움.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들 간의 사업기획시부터 수행관리, 결

과관리를 위한 구체화된 협력이 요망됨.

 사업 추진의 전략성 확보를 위한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실시하는 4개 부처간의 

사업추진의 공동협력 기획이 필요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IT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선도기반기술개

발 사업의 지속적 지원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

 특히 IMT-2000 이후의 제4세대 무선통신 및 광 internet분야 등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

 세계적 시장확보가 불투명한 컴퓨터, SW등의 분야는 철저한 사전기획을 통하

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요망됨.

 정보가전, 핵심부품, 원천기초는 범부처지원도 필요함.

 사업성격상 철저한 평가와 탄력적 기술 기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치밀한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

2. 특기사항

 선도기반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충분하나 분야별로 세밀한 경제성 및 파

급효과분석이 필요함.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본 사업의 해당부처에서는 전략적 목표와 사업추진을 위한 건설기술개발 기

획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연구 기획부터 수행, 성과 관리 등 보다 구체적인 추진체계의 정립이 필요함. 

 국책사업으로서 전략적 목표에 맞는 과제의 발굴을 통한 미래지향적 전략적 

과제의 추진이 필요함. 

 본 사업의 소규모 지원방식에서 전략적 과제의 대규모 투자사업도 포함하는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투자 확대가 요망됨.

 예산 증액에 따른 근거 있는 예산계획 수립 및 예산운용의 정밀화가 필요함.

2. 특기사항

 본 사업은 사업목적이 분명하고 사업내용도 적절히 추진되고 있으나, 다수의 

기술과제에 대한 지원으로 전략적 정책목표 달성이 미흡함. 따라서 건설기술

의 IT화, 타분야와의 접목기술 개발 등 전략적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사

업 수행을 위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1. 종합의견 : 재검토요망

 생물산업핵심기술은 G7 신생물 신기능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국책생명공학사업, 

공통핵심기술사업, 보건산업기술진흥사업 등에서 개발체제가 이미 구축되었기 

때문에 제품화산업의 기술개발 민간부담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

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산자부의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내의 

생명산업관련과제를 확대시키는 연계추진방법을 권장함.

2. 특기사항

 중 장기 기술 계획을 추진한 연구계획보고서가 없음.



1. 종합의견: 지원필요

 포스트게놈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도 아직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관계로 경쟁성 측면에서 충분히 추진할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경쟁력있는 단백질소재물질을 선정하여 산 학 연 컨소시엄으로 집중지원해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2. 특기사항

 중 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제시한 기획보고서가 없음.

 핵심BT고급인력양성사업에서 Bioinformatics, Proteomics 등의 인력양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관련 사업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어 농업생명공

학기술개발사업,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단백질기술개발체제구축 등의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심의조정위원회).



4) 건의사항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합리적 심의를 위해서는 연구개

발 대상에 대한 전략이 포함된 국가의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이에 상

응하는 사전연구개발 기획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결과가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함.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특히 대형신규사업의 경

우에는 정부지원의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분석자료가 포함된 기획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 일부 사업의 경우는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총괄적인 정

보공유 및 성과확산 면에서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음. 특히 IT, BT, NT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범부처적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유사한 사업의 중복투자

를 방지하고, 성과 확산을 위한 공동평가제도도 검토되어야 함.

 또한 벤처 및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도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

람직하나 정보공유 및 성과확산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 바, 범부처적 협

의체를 구성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동평가제도를 구축하여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2-3. 연구기반조성사업심의위원회



1) 심의 기본방향 및 심의방법, 심의기준

 심의는 2002년 확정된‘국가연구개발사업 중점투자방향’을 존중하여 과학기술인력

의 지속적 양성 및 계층별(고급 인력, 기초 인력 등) 조화, 과학기술 진흥기반의 

지역적 균형발전, 과학기술의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에 중

점을 두고 상대 평가함.

 아울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연구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중복성, 부처고유 업무

와의 적합성, 2000년 평가결과의 반영 정도 등을 주요 고려 요소로 하여 심의함.

 예산규모는 평가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 별

도로 특별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신규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근거로 신규사업이 선정되었는가

를 검토하였고 타 사업에의 파급효과 및 미래 국가산업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함.

2) 심의결과 종합

□ 계속사업

□ 신규사업

 연구기반조성사업의 전체 예산규모는 1,781,754 백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 

1,070,883 백만원 대비 66.3%가 증액된 규모임. 3개 소 사업별로 비교하면 국제 

협력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이 각각 전년 대비 66.4%와 53.2% 증액인데 비해 환경

조성사업은 72.8% 증액 요구되어 실용화기술지원 등 산학협력 촉진, 기초연구활

성화 기반 구축 확대 등 환경조성사업에 각 부처가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 됨.

 총 41개 사업 중 신규사업이 7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발굴보다는 기 수행 중인 사



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으나 신규사업을 계속사업에 새로운 

항으로 신설하여 요구한 사업들이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인정하지 않았음. 신규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전 기획이 미흡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도 필요성과 전략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음.

 기반조성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야 하는 관계로 자원배분의 방향 및 추진체계는 대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

남. 그러나 인력 양성 등은 각 부처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연계체제 구축으로 양

성된 인력이 적시 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체계가 필요함

□ 사업별 우선순위





3) 사업별 심의의견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중 장기 발전방안으로 국제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본 사업을 특정연구사업에서 분리하고, 2000년도 “전략적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양자간 공동연구사업”에 포함한 것은 적절함.

 신규사업으로 “다자간 공동연구사업”의 추진은 인정하나, “해외현지공동연구”는 기

존의 국제공동연구사업에서 추진하는 방식대로 해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범 지구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고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 과학기술발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해외현지센터운영사업”의 모든 센터의 운영과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

되며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를 위해 사업의 재기획이 요구됨.   

 실제적인 신규사업이 2과제뿐인데도, 전년 대비 58% 사업비 증가는 과다하므로 현 

수준의 사업비 계속지원을 추천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연구개발 중 장기계획에 의거하여, “원자력국제협력기

반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내용을 재기획하여 수출기반조성에 우

선순위를 부여하고, 2002년부터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을 신설한 것은 적절함.

 사업의 성격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강하여, 정부가 사전기획하고 정부

기능을 대행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일부 정부출연(연)에 과제가 집

중 운영되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사항임.

 총 8개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사업보다 대외비 성격이 낮은 사업의 하나

라고 판단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한 독 진공 및 플라즈마기술협력사업”은 “국제기술협력사업(산업기술기반조성)“에

도 15억원의 사업비로 중복투자가 되어 있어 당 세부사업비 삭감이 필요하나 나머

지 사업의 투자확대의 타당성은 인정됨.

 본 사업이 국내 자체기술개발 능력의 한계극복에 기여하는데, 개발기술과 분야의 

다양성, 대외비의 제약성, 제한된 인력과 사업비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사업명을 “국제공동연구개발”에서 “국제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국제기술

협력”사업과 혼돈하기 쉽기 때문에 “국제공동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명칭변경을 추

천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전년대비 92.4% 사업비 증가가 과다하고 특히 신규사업비(40억원)가 전체 사업비

의 58.7%를 차지하여 비중이 너무 높음.

 그러나 4개의 신규사업 중에도 “한 독 진공 및 플라즈마 기술협력사업(15억원)”은 

국내 부품소재 산업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한 독 진공 및 플라즈마 기술협력사업” 이외의 3개 신규 사업은 자료 불충분으로 

사업선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전체의 재검토를 권고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사업의 주요목적은 세계수준의 이공계 대학원을 육성하여 국제적 수준의 이공계 박

사인력을 배출하는데 있음

 그러나 사업내용에는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지방대 육성, 대학원 전용시설 

등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

 운영적 측면에서 평가의 기준이 국제학술지 게재라는 단일기준에 너무 의존하고 있

음. 

 또한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예산의 45%가 대학원생들에게 직접 지불되고 있는 방

법에 대한 개선이 요청됨.

 연구의 활성화보다는 인건비에 대부분 충당됨. 사업단의 구성으로 여러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어 하나의 협력사업단으로 참여한 대학들의 대학원 수준을 국제적으로 

높인다는 것은 실행가능성이 낮음.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우수연구인력의 경쟁력 강화와 그들에게 지속적인 연구의 기회를 주는고급두뇌인력

의 활용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목적에 부응함.

 현재 신진 연구자들의 취업기회가 적고 연구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고급인력의 활

용측면에서 연구를 지속하게 하며 또한 이들의 취업의 기회를 넓일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함.

 또한 박사후 연수과정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외국의 경우 박사후 연수과정

을 거친 인력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수 배출되는 등 그 효과가 외국에서 

입증된 사례 등에 비추어 예산의 확대가 요청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미취업 고급인력의 채용가능 수요기관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의미가 있음.

 전략적 분야를 선정한 후, 이 분야에 가중도를 주어 선발할 것을 추천함.

 수요 산업체 등에서 matching 인건비를 출연하게 함으로써, 잠시 머무는 장소로서 

인턴제도를 활용하는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독일의 유사 지원제도 연구).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3-9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기금)(정보통신부 투자축소)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장기 IT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층별(기초, 고급, 산업재교육, 잠재인력) 인

력양성, 교육인프라, 신규교육 Program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사업예산의 크기에 비해서 분야별 성과 지표가 모호하고, 세부분야별 발전계획이 

모호함. 예산을 늘이는 것 보다 사업성과 측정과 성격별 과제 분류개선 등 내실을 

다지는 것을 추천함.

 수혜기관을 평가, 경쟁에 의해서 입출입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천함.

2. 특기사항

 동일 정보 통신부지원 “정보통신연구기반 조성사업”의 ICU 지원프로그램과 일부 중복

이 됨. 

  - ICU 지원 프로그램 또한 경쟁체제로 진행할 것을 추천함.



3-10 핵심BT고급인력양성(과학기술부 재검토요망)

1. 종합의견 : 재검토요망

 최신 BT 고급인력 양성은 21세기 핵심 전략 사업인 Biotechnology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려는 사업으로  정부에서의 지원은 타당하나 독립적인 사업으로는 그 효율

성이 없음.

 생물학과 컴퓨터과학의 접목분야인 Bioinformatics, Proteomics 등은 현재 진행되

고 있는 유전자 관련 사업의 일부로 간주 할 수 있으며, 특히 농촌 진흥청의 농업

생명공학 기술 개발 사업, 21세기 프론티어 개발사업, 산자부의 신규과제인 단백질 

개발 체제 구축에 포함될 수 있어 그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단기에 목표를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존의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되

므로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2. 특기사항

 핵심BT고급인력양성사업에서 Bioinformatics, Proteomics 등의 인력양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관련 사업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어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사업,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단백질기술개발체제구축 등의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

하는 것이 효율적임(심의조정위원회).



3-11 산학협력촉진지원(교육인적자원부 투자축소)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사업시행 3년간의 실적평가가 미흡하고 사업성격이 일부 전문대의 경상비 자금 지

원으로 간주될 정도이며 2002년 종료사업이므로 확대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음. 

 전문대의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운영이 적합치 않으므로 전문대 우수연

구소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산학협력촉진지원사업과 전문대학우수산업연구소지원사업은 중복되므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심의조정위원회).

2. 특기사항

 이 사업의 목표인 산학협동 우수 전문대학의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과 취업률 향상제고

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 우수 산업연구소 지원사업과 그 목적과 지원분야가 중

복되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3-12 이공계대학연구소기자재지원(교육인적자원부 투자확대)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연구의 세계화를 위해 고가의 첨단 기자재를 지방, 중앙에 차별화 없이 합리적으로 

선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음.

 사업참여 연구소의 기자재 구입의 자율성 부여는 효율적인 추진체계임.

2. 특기사항

 과기부의 지역협력 연구센터 육성사업, 산자부의 지역기술 혁신센터의 인프라 구축 사

업을 위한 기기 구입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부처간 사전 조정작업이 필

요함. 

 지역균형을위한지방대학육성사업은 지방대학육성과제지원사업, 이공계대학연구소기

자재지원사업 등에 흡수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심의조정위원회).



3-13 전문대학우수산업연구소지원(교육인적자원부 계속지원)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전문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원 타당성은 있으나 산학 협력 촉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습, 교육용 기자재의 구입과 그의 운영이 대한 투자가 바람직하며 예산

의 규모는 적정하다고 봄.

 또한 구입한 기자재의 활용대상에 중소기업 직원의 재교육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함.

 산학협력촉진지원사업과 전문대학우수산업연구소지원사업은 중복되므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심의조정위원회).

2. 특기사항

 산학 협력 촉진 사업의 목적이 지역거점 대학과 기업의 상호 협력에 의한 기술개발

과 취업률 향상제고이고 그를 위하여 협동센터운영, DB 구축을 지원하는바, 산학 

협력 촉진 사업과 통합하여 실질적인 직업교육에 필요한 고가 실험용 기자재의 구

입을 지원하며, 지역 중소기업 직원의 재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함이 바람

직함.



3-14 지방대학육성과제지원(교육인적자원부 심의불가) 

1. 종합의견 

 해당사항 없음.

2. 특기사항

  지역균형을위한지방대학육성사업은 지방대학육성과제지원사업, 이공계대학연구소

기자재지원사업 등에 흡수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심의조정위원회).



3-15 국가지정연구실사업(과학기술부 계속지원)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기술확보를 위한 단위 우수연구조직 육성은 국가적 연구역

량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함.

 타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은 없으나 타 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 중인 세부과제와

의 중복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심사단계부터 전문가에 의한 검토가 요망됨.

 국가지정연구실의 목표수치 450개는 선진국의 유사프로그램에 비해 과다하므로 선

택과 집중을 위해 지정연구실의 수를 현 수준에서 동결시킬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학연간 연구환경의 차이, 학문분야간 연구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금 규모

를 차등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3-16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지원(과학기술부 계속지원)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방사광가속기는 범국가적 대형 공동 연구시설로서 기초 및 응용과학에서의 이용분

야가 다양하고 BT, NT, IT 등 국가의 전략적 연구분야에의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음.

 방사광가속기 건설이 시기적으로 성급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규모의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감안하면 투자를 중단하기보다는 빔라인 증설 등 필요한 시설투

자를 지속함이 국가 과학기술 전략상 유익하다고 판단됨.

 빔라인 증설비, 설비 규모 확대에 따른 운영비, 유지보수비 증가 등 예산 증액요인

은 존재하나 25% 증액요구는 과다하다고 생각됨.

 빔라인 증설은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빔라인 

증설에 대한 경제적, 과학기술전략적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함. 

 방사광가속기의 이용율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인 홍보전략 구축,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3-17 우수연구센터(SRC/ERC)육성(과학기술부 투자확대)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우수 연구인력을 분야별로 조직 체계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선도 과학자군으로 육성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학술과 기술의 고도화, 인력양성, 설비 및 기기 기반구축 등 

사업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음. 

 세계적 수준의 우수연구조직육성이라는 기본 취지 달성을 위하여 우수연구센터의 

센터 당 연간 예산규모는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목표 센터 수 

100개는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평가결과에 의한 차등지원을 강화하고, 실험, 이론 등 학문분야간 연구특성의 차이

를 고려하여 센터별 지원금 규모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종료후의 우수센

터 육성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3-18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과학기술부 투자확대)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지방대학의 연구자원과 지역의 비교우위산업을 산호 연계시킴으로써 지방대학의 연

구활성화 및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RRC 사업의 취지는 

매우 우수함.

 ERC/SRC와 차별화된 평가방법이 요구됨. 예를 들면,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사례, 

RRC에서 양성된 기술인력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기여도 등 질적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이 개발되어야 함. 

 유사연구를 수행하는 지역센터간의 연계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망 구축이 필요

함.

2. 특기사항

 지역기술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지역환경기술센터와 RRC는 각 사업이 차별화되어 

있으며 중복성 문제는 크게 없다고 판단됨. 그러나 장기적으로 각 사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사업, 지역환경

기술센터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각 사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지역기

술혁신센터사업은 주 사업인 고가장비 구축 및 공동활용사업에 전념토록해야 하며 

부처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심의조정위원회).



3-19 특성화장려사업(과학기술부 계속지원)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기초과학분야의 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고가기기, 연구소재, 연구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우수함.

 전문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초기 시설비 구축 등 setup 비용이 지불된 시점에서 연간 

2억 4천만 원이 지원됨은 과다하다고 판단됨.

 전문연구정보 운영지원 사업은 센터별로 통합검색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3-20 연구기반구축사업(과학기술부 투자확대)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동 사업은 연구기반 중 공동활용의 필요성이 큰 연구시설 구축, 운영지원사업으로 

중요성이 매우 높음.

 비행체핵심시험장비사업의 경우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의 재조정이 요구됨.

 여타 3개 계속사업의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노fab시설구축, 자기공명장비설치(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범부처차원의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등사업기획을 보완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추천함.

2. 특기사항

 계속사업에 대규모예산이 요구되는 신규사업(나노fab시설구축)을 포함하는 것은 부

적절함. 즉 기존의 세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사전조정 

심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

 나노fab시설구축사업은 국가공동자원으로서 선행적으로 범부처적 공동활용시스템구

축이 필요함. 과학기술부가 책임총괄부처의 역할을 담당하고 각 부처는 해당 산업

분야에 나노기술을 응용, 적용하는 측면으로 역할분담 할 것을 추천함. 



3-21 연구성과지원사업(과학기술부 투자축소)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기술이전센터 설립은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특허경비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신기술창업지원, 신제품개발지원은 

산업계 수요부처로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특히 출연(연)벤처기업 협동연구

지원사업은 정통부, 중기청, 산자부의 각종 산학연협동연구촉진사업들과 중복성이 매

우 높기 때문에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따라서 동 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망됨.

2. 특기사항

 특허경비지원사업, 기술이전센터설립을 제외한 신제품개발지원사업, 신기술창업지

원사업의 경우 사업목적, 지원대상, 추진방법 측면에서 산자부, 정통부 등 산업계

와 밀착된 부처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반 사업(출연, 융자)들과 중복됨. 이에 

따라 해당 부처로 이관 통합을 권고함.

 연구성과지원사업 중 신기술창업지원사업은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정보통신우수신기

술지정지원사업 등 해당기술분야 담당부처로 이관(심의조정위원회).



3-22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기금)(과학기술부 계속지원)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공모과제에 대한 공모건수(2.2:1)와 연구결과의 품질을 고려할 때 현 예산 수준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중 장기 연구개발 결과의 현장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수립과 시장성이 높은 과제선택을 위해 

많은 개선이 있었음.

 참여업체 선정평가시 과제계획서 평가 이외에 현장점검도 실시 할것.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3-23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기금)(과학기술부 계속지원)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원자력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기존 연구 활동의 지속 사업으로서 현재 예산의 규모

는 적정하다고 봄. 그러나 새로운 연구 과제 추가시 (하나로, 폐기물 처리 등)에는 

추후 예산증액이 요구됨

 사업시작후 10년이 된 시점임으로 과거 전체를 반성하고, 전략적 미래목표를 설정

하는 장기비전을 수립할 것.

 원자력 기금 원래목적에 충실하게 미래기술 및 기초기술 연구에 더 많은 재원의 투

자가 필요함.

 현 4개과제 이외 분야로의 연구범위 확대가 필요함.

  - 정확한 수요조사 후 추가 분야를 선정할 것.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3-24 전자상거래기반구축(산업자원부 계속지원)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E-Business화의 세계적 흐름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함. 그러나 민간부분 역

할에의 정부역할 확대, 타 주무 부서와의 중복성은 문제가 됨.

 산자부는 전자상거래의 표준설정, 공동 D/B구축 또는 산업단지 디지털화의 시범구

축 등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전년도 대비 큰 예산 증액(228억 → 530억)은 많은 경우 중복투자, 의욕적 투자에 

기인함으로 조정이 필요함.

  - ECRC 지정 운영사업 (80억), 전자상거래 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25억), 기존 

산업단지 디지털화 사업 (75억) 중 자세한 세부 예산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액수는 제시 할 수 없으나, 확장 부분 사업 배정 예산의 일부는 절감이 기대됨.

2. 특기사항

 전자상거래 교육, 기술지원 및 E-Biz 전문강사 양성, 산학연 전자상거래 공동연구

기반 구축 등은 정통부 진행사업과  중복되고 차별화가 없음

 민간부문과 정부역할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산자부 고유영역에의 집중투자가 건의

됨

 자원분야B2B모델개발사업은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및 전자상거래기반구축사업과 

매우 유사하므로 통합추진이 바람직함(심의조정위원회).



3-25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산업자원부 투자축소)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미래형 산업에의 투자(광산업, 기계산업) 확대가 더욱 강조되어야 함.

 기존산업(신발, 섬유)의 투자도 지속하되, 전략적 관점에서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기

존산업을 빠르게 재편하고, 경쟁력우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투자 전략이 

요구됨. 정부의 지원이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안존시키거나, 산업의 구조조정을 오

히려 지연시켜서는 안될것임.

 광산업의 지원은 확대하나 신발, 섬유산업의 경우 상당한 예산 삭감이 요구됨.

 총액예산제로 시행되어 사업시행의 전략성과 계획성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개별사

업의 평가가 어려움.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

2. 특기사항

 지역기술혁신 센터(산업자원부), 산학연 공동 연구기반사업, 과학기술 혁신사업(과

학기술부) 과의 중복성이 우려됨.



3-26 부품소재기반구축(산업자원부 계속지원)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신뢰성 향상기반 사업의 예산이 과도함.

 정보화사업과 신뢰성향상기반 사업내의 정보화사업을 연계할 것.

 신뢰성 평가 및 인증업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연구집단화사업과 

연계할 것을 추천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3-27 산업기술기반구축(산업자원부 계속지원)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4T 산업의 모든 분야를 독자산업으로 인식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지나치게 의

욕적으로 판단됨.

 신규 독자산업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섬유, 신발 분야 산업에의 투자는 축소 지원이 요구됨.

 E-Biz 표준화 사업은 산자부 표준화기술개발과 정통부 정보통신 표준화 사업과 사

업내용이 유사함. 국가표준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으로 양 부서의 합의가 반드시 요

구됨.

 특정 연구소, 단체 또는 기업이(예, 디자인, 정보통신, 신발, 섬유) 산자부내 다수 

사업에서 복수지원을 받음으로  중복지원의 우려를 낳고, 지원관계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으로 사업주체별 총 예산관리를 행 할 것이 요구됨.

2. 특기사항

 특히 IT, BT 산업 등은 타 부처와 중복이 심함.



3-28 지역진흥기반구축(산업자원부 계속지원)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지역에서 수요에 의해 도출된 과제라도 국가전체의 산업 발전계획 속에 사업이 결

정되고 수행되어야 하며, 사업 특성상 대응자금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 주도사업으

로 수행함으로써 수익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임.

 지역특화 지원관련 타부처 거점 및 연구사업들과 적절한 상호보완 및 운영의 묘를 

강구해야 할 것임.

2. 특기사항

 지역진흥기반 구축사업내에 신규사업으로서 디자인 관련 타부처 기반사업을 고려하

여 중복사업 또는 과잉투자를 지양해야 할 것임.



3-29 신기술창업보육사업(산업자원부 투자확대)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창업단계의 기술력 보유자 또는 일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부의 각 부처사업이 

있으나 일부 중복이 있더라도 본 사업의 성과나 그 수요로 볼 때 약간의 투자확대

까지도 필요 할 것임.

 본 사업의 지원 경쟁율은 년평균 5:1이며 지원받은 회사들의 94%가 계속해서 사업

을 하고있고 대부분 석박사 출신의 고학력자임.

2. 특기사항

 본 사업으로 성공한 기업이 정부에서 지원된 자금의 50%를 기술료로 납부하게 되

어 있는바, 그 수입을 사업주관기관이 확보하여 동 사업에 재투입 할 수 있는 체계

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연구성과지원사업 중 신기술창업지원사업은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정보통신우수신기

술지정지원사업 등 해당기술분야 담당부처로 이관(심의조정위원회).



3-30 지역기술혁신센터(산업자원부 계속지원)

1. 종합의견 : 계속지원

 장비등 투자액 대비 성과에 있어서 장비 활용율, 연구개발 과제수, 창업 보육수, 기

술지도 건수 등의 실적이 미비하여 센터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현존 센터의 활용

율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비구축사업에 자연 발생되는 공동연구, 기술지도 

이외에 창업보육 등 사업은 타 사업에서(중기청 BI, 산자부 테크노파크)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임.

 과학기술부의 RRC 사업과 유사특화분야 센터가 동일지역에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

록 유사사업간의 긴밀한 상호교류가 요망됨.

2. 특기사항

 기술혁신센터 주 사업인 고가장비 구축 및 공동활용 사업에 전념토록 하고 창업보

육 등 타사업과의 중복부문은 배제함이 바람직할 것임.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사업, 지역환경

기술센터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각 사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지역기

술혁신센터사업은 주 사업인 고가장비 구축 및 공동활용사업에 전념토록해야 하며 

부처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심의조정위원회).



3-31 테크노파크조성사업(산업자원부 투자확대)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사업은 지역중소기업의 수요를 감안한 인적, 물적 인프라의 결집체 구축이 그 목표

임.

 운영 및 기술 인력투입에 공동으로 참여되어야 할 테크노파크 컨소시엄 대학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경험과 조직력 있는 민간주도의 운영방식도입 등이 요구되는 

대형거점 사업으로서 신속히 추진되어 그 성과를 보아야 할 것임.

 TIC, RRC, BI 등 각 부처의 중소형 지역거점들과 긴밀한 연계로 장비, 시설 등 중

복투자를 방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볼 것임.

2. 특기사항

 테크노파크는 장비구축,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보육(기술, 자금)을 수행하는 시도 

단위의 대형거점이며, TIC, RRC 등은 주로 장비구축, 연구개발이 주목표인 중형거

점이고 BI는 장비 및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거점사업임.

 그러므로 각 중소형 거점과 테크노파크가 유기적인 공동 운영체제를 갖추고 상호보완 

및 정보교류를 함으로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임.

 또한 창업보육, 기술지도를 TIC에서 일부하고 있으며 테크노파크에서 자금 지원사

업도 하고 있는바 주사업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인 국가전체 중소기업 지원체제

상 합당할 것임.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사업, 지역환경

기술센터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각 사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지역기

술혁신센터사업은 주 사업인 고가장비 구축 및 공동활용사업에 전념토록해야 하며 

부처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심의조정위원회).



3-32 하부구조확충사업(산업자원부 투자축소)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유관기관 및 에너

지 관련 업체에 국내외의 에너지분야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급해 최근 기술

과 동향을 고용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관련 여러 기관에서 DB를 가공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금세기에 중요

시되는 에너지 관련 DB만을 구축하여 운용 서비스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예를 벤치

마킹하여 국내유관기관의 DB를 공유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면 이용율 높은 

정보의 가공작업이 적은 예산으로 가능할 것임.

 에너지관리공단 자체사업으로 할 것을 권장함.

2. 특기사항

 국제협력 사업을 에너지, 자원국제협력사업으로 이관한다고 2002년 사전조정 예산

요구서에 기록 되어 있고 국제협력사업분 예산을 제외한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사

업설명회 자료의 금액과 사업내용은 그렇지 않음.

 성실한 예산요구자료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함.



3-33 전파연구장비시설구축(정보통신부 투자축소)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국가 전파관리업무는 전파연구소의 고유업무로서 고유업무와 관련된 장비구입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 사업에서는 연구업무를 포함하여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타 기관과의 

업무중복성,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함.

2. 특기사항

 ETRI와의 업무조정이 필요함.

  - ETRI는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전파연구소는 인증 및 전파관리업무에 전담하는 것이 좋

겠음.



3-34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기금)(정보통신부 투자축소)

1. 종합의견 : 투자축소

 예산 증액의 사유가 불분명함. 기존예산규모로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해 보

임. 단순히 경기침체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한다는 논리는 부적절함.

 정보통신분야 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아직도 사업전체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 노력이 요구됨

 산업계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업을 우선 선별한 후 예산을 투입함이 바람직

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3-35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지정운영(환경부 투자확대)

1. 종합의견 : 투자확대

 지역센터지정시 지역안배와 관계없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 바

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분담금을 현행 20%에서 상향 조

정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최적규모의 적정예산을 투입함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센터당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하도록 추천함

 지역센터간 정보공유 및 세부 사업내역의 중복방지 등을 위한 네트워크구축을 권고

함

2. 특기사항

 환경부 지역환경기술센터와 과기부의 RRC(특히 환경분야)와의 중복성 우려가 제기

되었으나, 1999년 설립된 3개 RRC(군산대, 경남대, 인하대) 이후부터는 환경분야 

RRC 신규지정을 과학기술부 스스로 지양하고 있어 중복성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

방하고 있음.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사업, 지역환경기

술센터사업 등은 장기적으로 각 사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지역기술

혁신센터사업은 주 사업인 고가장비 구축 및 공동활용사업에 전념토록해야 하며 부

처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심의조정위원회).



3-36 우편관련연구개발사업(정보통신부 재검토요망)

1. 종합의견 : 재검토요망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익창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우편물류첨단화, 관리체계

최적화, 우편업무 정보화 등 우편사업시스템의 전반적 변혁을 도모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우편배달 순로구분 시스템 개발은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사업성과가 불

투명하므로 사업추진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편사업시스템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해 우편 물류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과 우정 GIS를 활용한 지식기

반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GIS를 활용한 지식기반시스템 개발은 SI 업

체에 개발을 위탁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단,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 

일반회계 R&D 예산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우정사업비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3개 사업 모두 1, 2차 년도의 연구내용에 비해 3차 년도의 연구내용이 적음에도 불

구하고 3차 년도의 예산이 1, 2차 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 신청예

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3-37 대덕단지국제화기반구축(과학기술부 지원필요)

1. 종합의견 :지원필요

 대덕단지내 외국인 연구자 자녀에 대한 교육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가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동사업은 신규로 추진하되 단 정부가 운영에 직접 개

입하기보다는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구체적으로 국가는 수업료를 

일부 보조하여 기존 외국인학교의 학급증설 또는 신규 외국인학교의 신축 등을 유

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세계과학도시연합 개최비용 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며 동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3-38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교육인적자원부 재검토요망)

1. 종합의견 : 재검토요망

 지방대학 활성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목표 및 추진체계가 불명확하여 대폭 보완이 필요함

 이 사업 내용 중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방대학의 구조조정 사업도 

각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 후 선발된 지방대학에 집중 지원함이 바람직함

2. 특기사항

 교육인적자원부의 계속 사업인 학술연구 조성사업 중 ‘지방대학 육성과제 지원’ 사

업과 연계가 가능하며, 과기부 계속사업인 ‘지역협력 연구센터사업 (RRC),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 산자부의 계속사업인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지

역기술혁신센터 (TIC)사업‘ 등도 본 사업이 추구하는 지방산업의 특성화를 지원하

여 균형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바 본 사업의 주안점인 국

가 전략산업분야 인력양성지원과 중복 됨. 따라서 세부 내용의 상세 비교가 필요

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 육성사업, 이공계대학 연구소 

기자재 지원사업 등의 사업에 흡수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산업자원부의 

지역기술혁신사업의 인력양성, 장비구축과 중복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부의 지역협

력연구센타 육성과도 중복되므로 이들 부처와 지원분야 등의 선정에 연계가 필요

함.

지역균형을위한지방대학육성사업은 지방대학육성과제지원사업, 이공계대학연구소기자

재지원사업 등에 흡수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심의조정위원회).



3-39 산업용LMO위해성평가체제구축(산업자원부 지원필요)

1. 종합의견 : 지원필요

 산업용 LMO 적용 제품의 관리, 분석,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와 관리업무를 수행하

기 위한 센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유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실품의약품안전성 관리”사업과 

농촌 진흥청의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도모하면서, 평가 및 인

증 기초기술을 축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현재 유전자 조작에 의한 공산품이 많지 않으므로, 예산을 과도하게 배정하는 대

신, 국가 전체적으로 기초 기술을 공유할수 있는 체재도입과 외국의 동향을 예의주

시하면서 전 단계 준비에 집중할 것을 추천함.

2. 특기사항

 중복사업은 아니나(응용 사례별로 식품, 의약품과 농산품 사업과 차별화됨) 유전자 

조작의 인체 및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위한 동일 기술을 사용하므로, 이

들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을 장기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추천함.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의 GMO평가기술개발사업 중 인체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식의약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용LMO위해성평가체제구축사업은 인

허가 관련 사업을 분리 추진하되 센터의 일원화 체계를 갖추고 시설, 장비 및 인력

을 공동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심의조정위원회).



3-40 에너지기술시범적용(산업자원부 재검토요망)

1. 종합의견 : 재검토요망

 에너지자원 관련 기술의 상용화와 국산화를 가속시키는데  본 사업의 취지는 타당

하나 아주 적은 규모의 사업을 신규로 신청한 것은 적절치 않음.

 본 사업과 목적, 추진  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이 유사한 기존의 에너지자원기술 

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시범적용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기존의 사업의 성공

률을 제고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2. 특기사항

 종합의견 참조.



3-41 부품소재전문기업종합기술지원(산업자원부 지원필요)

1. 종합의견 : 지원필요

 가용 인력 풀을 고려할 때, 사업 규모를 신청규모의 1/3 정도로 시작해서, 성공여

부에 따라 사업규모와 인력풀 규모를 증가시킬 것을 추천함.

 본 사업을 인력지원사업으로 한정하고, 선진기술 이전 확산사업등은 삭제할 것을 추

천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건의사항

 국가 연구개발비 중 각 사업별 배분을 심의 조정하여 연구기반조성 사업의 적절한 

규모를 설정한 후에 이를 근거로 세부 사업의 예산을 사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

일 것임.

 신규사업의 경우 연구기획보고서와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심의가 지

연되고 부실한 내용으로 인해 심의에 애로가 컸음. 제출된 자료들도 비 정형화되

어 있고 내용의 잦은 변동으로 과거 자료와 연결 비교 분석이 어려움. 

 신규사업 추진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계속사업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계속

사업으로 증액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한 경우 신설된 항의 예산이 기존 예산

보다 훨씬 큰 예도 있으므로 이런 점들은 지양되어야 함.

 아직도 총액 개념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야 세부 내역을 정하

는 방법이 지속되고 있어 전략과 계획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됨. 사전 기획

에 의한 연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임.

 전략산업별로 종합 조정기구를 상설화 하여 심의 조정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사업을 code화하고 양식을 표준화하여 중복 연계의 조정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대형사업의 경우 각각의 연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평

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4. 연구기관지원사업심의위원회

1) 심의 기본방향 및 심의방법, 심의기준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 계획의 반영정도에 대해서는 중장기 개발계

획의 반영정도와 환경변화에 따른 조정정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심의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의 전략성, 목표대비 내용구성

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등 4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심의

 예산운용의 적정성 항목은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재원분담의 합리

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등 3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심의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인력 및 시설활용 등 수행능력 측면의 실현가능

성과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현 가능성 등 2개 항목으로 나누어 심의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간 연계추진의 필요성 및 전년도 심의결과의 반영정도 

등 2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심의

2) 심의결과 종합

□ 계속사업







3) 사업별 심의의견

1. 종합의견：투자확대

 홍수 및 지진, 산사태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응 및 복구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

된 국립방재연구소의 연구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확충, 예

산확충 및 실험동 확보가 필수적임.

공무원 조직으로 연구인력을 확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예산을 확충하여 아웃소싱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음

 2001년 예산요구시에도 요청한 바 있고 국무회의시 확정된 연구실험동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홍수방재분야에 대한 연구는 국립방재연구소의 연구사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 정책개발 및 제도도입을 위한 기초 및 정책연구로서 타당하다고 보며 지진방재

분야에 대해서는 기상연구소 및 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사업, 원자력 연구소, 원자

력 안전기술원 등과 연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본 기관은 기초 및 기반 과학기술분야를 선도해왔으며, 이러한 역할은 현재의 경제

성장단계와 제한된 재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공위성연구센터운영 사업의 경우도 항공우주연구소보다는 본 기관에서 주도적으

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학기술 선도기초 연구사업은 사업수의 조정이 필요하며, 핵심적인 사업의 경우 

예산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수행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첨단 의과학 연구의 경우 인체유전자 질환 연구, 뇌기능 연구, 암연구 등 대부분의 연

구과제가 다른 국가지원 대형 project와 중복되므로 다른 project와의 중복성을 피하

여 KAIST만이 할 수 있는 연구과제 선택이 요구됨 .

 인공위성연구센터 운영의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예산과 과학기술 선도기초 연구사업

의 사업수 조정에 따른 예산의 감축은 불가피함.

 경상비 증액율 (51.5%), 첨단의과학 연구시스템 예산 증액율 (73.3%), 일반사업비 

중 과학기술종합도서관(123%), KAIST TOP10 (233%) 등의 증액율은 너무 과다함.

 첨단의학연구사업의 경우 기초연구에 한한 연구인 경우는 별 문제 없겠으나, 유전

체연구, 뇌과학 연구 등을 계속 할 경우,

  - KIST의 뇌과학 연구센터, 보건복지부사업 중 뇌의과학 연구사업, 과기부 사업 중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등과의 연계를 권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사업의 타당성

  - 첨단기초과학연구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에 있어서 생명공학의 기초분야로 연구분

야를 확대하는 등 타당성이 있음.

  - 국제교류 협력사업 역시 환경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됨.

  - 계산과학구축 사업 역시 기초과학의 핵심 산업으로의 응용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타당성이 있음.

 예산 규모의 적정성

  - 총 예산 34.8%, 기관고유사업비 22.2 %의 증액요구는 전체적으로 적정하며, 신

규로 신청된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경우도 적정한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평가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4-4 광주과학기술원(과학기술부 계속지원)

1. 종합의견：계속지원

 사업의 타당성

  - 첨단산업기술기초연구의 경우 특화분야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

진해야 하며, 첨단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광산업 뿐 아니라 지역특화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 K-JIST VISION 2010의 경우,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구범위를 좀 더 특화할 

필요가 있으며(현재 5개 연구주제를 3개정도로 줄임), 독자적인 추진은 실효성

이 불투명하므로 가능하면 협동연구 내지는 타 연구기관 (특히 KIST, KAIST 등)

과의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주과기원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K-JIST 30-30사업은 노벨상 수상자 

초빙 등의 전시적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한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광주과학기술원의 특화사업인 광기술연구센터 운영과 국제환경연구소 유치 등의 

사업은 수행현황 및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광주과기원은 석박사과정만을 양성하는 고급대학원을 목표로 출발한 교육기관으

로서 설립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학사과정의 설치검토는 타당성이 없어 보임.

 예산 규모의 적정성

  - 전체적 요구예산의 증가폭(60%)이 다소 높으며, 특히 일반사업의 증액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126.5%). 하지만 발전부지 확보예산(6,000백만원)을 대폭조정할 

경우 충분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음.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원자력연구소의 연구개발 사업은 연구소 고유 성격상 연구업무 보다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사업전략으로 운영되고 있음. 

  - 원자력연구소의 고유기능 중심으로 선정하여

    원자력연구개발 중 장기 사업과제와 차별화 추진

    중장기계획 및 장기발전 비전에 입각하여 사업구성 운영

  - 기관고유사업은 2개 사업 분야로 운영되고 있음.

    국가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지원을 위한 시설운영과제: 핵주기시험시

설, 방사선방호사업, 하나로 및 연구로 활용시설 운영, 연구로 폐로사업

    정부위탁에 의해 수행하는 과제: 원자력통제센터운영, 인력양성사업, 연구정책사

업으로 구성운영

  - 연구활동의 실명화를 통한 연구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부여하여 연구 투명성 제

고 및 성과위주의 연구원 중심운영제도 조기구축 등의 사업추진으로 사업추진방

법의 전략성은 비교적 우수함. 

  - 다만 예산 신청액의 경우 시설비 항목 중 작년에 신규로 신청했던 사업인 변환

시설 환경복원 (408%), 원자력정보통신/전자정보인프라 구축(790%), 첨단방사

선 이용연구 센터설립(300%) 등은 2001년 대비 증액율이 너무 과도할 뿐 아니

라 예산액 자체도 2,200백만원, 3,192백만원, 6,000백만원 등으로 너무 과도하

므로 삭감 조정이 요구됨. 이들은 모두 노후화된 시설보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

는 않음.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방사선 및 방사선물질에 대한 의료연구기관으로서 독보적인 원자력병원은 방사선의

학의 기초연구 및 방사선물질의 생산,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점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축적된 기술과 시설, 인력 면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기관

고유사업의 특성상 연구개발부분 보다는 시설유지, 확충 등에 대한 업무가 주를 이

루고 있고, 연구개발 부분은 다른 재원(원자력 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연구개발

부분은 심의 대상이 거의 없음.

 인건비(신규, 1,196백만원)와 경상비(신규, 913백만원)의 경우, 현재까지 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인건비, 경상비 지원이 없었으므로 원활한 사업운용을 위해서는 출연

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시설비 중 장례식장 건설사업(신규 : 8억원/2002년, 55억원/2003년) 및 기존 건물(16

년) 노후화로 건물 및 설비시설의 개보수 및 교체는 타당해 보임.

 그러나 신규사업예산의 경우, 방사선 비상진료 연구센터 운영사업 18억원은 과도하

므로 삭감조정이 필요함. 

 연구자체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 다만 시설유지 혹은 cyclotron실 운영 등의 임상지

원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목적을 둘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제시가 요구됨.

 PET 사업의 경우 시설유지 등등에 예산 소요가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 

거의 모든 대형병원이 PET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의료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로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의 사업계획이 요구됨.

 암발생기전 연구 등 암관련 질환연구가 원자력병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

음. 그러므로 사업내용을 축소하거나 다른 기관 혹은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

가 있음.

  - 예를 들면, 국립 암연구센터의 다른 사업들과의 공동연구 등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방사능 효율적인 감시체제의 강화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 방사능 측정소의 

신축, 장비의 현대화와 전문인력의 배치로 새로운 차원의 전국환경방사능 감시체제

를 구축할 필요성은 있으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방 방사능 측정소 구축사업은 직영운영체제보다는 지역과 

연계된 운영체제 구축이 더욱 효율적이며, 방사선 안전관리 통합정보망 운영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작한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화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함.

2. 특기사항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운영사업은 원자력안전규제정보화사업과 유사하여 통합하

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심의조정위원회)



1. 종합의견：투자확대

 가축질병 방제기술 개발에 의한 축산 생산성 향상과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 가능

한 인수공통전염병 방제기술 개발 및 치명적인 해외전염병의 국내유입방지 및 방

제기술 개발 등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국내축산업 보호 등의 사업목표 설정은 국

가연구기관으로서 타당하게 설정되었으며, 전략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분야임.

 또한 국내 유일의 수의과학분야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수의과학 중장기계획 및 국가

정책을 기본으로 매년 사업기본계획 수립,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등의 체계적인 사

업추진 시스템을 확립하고 있고, 수의분야 국제 동물질병 표준진단기관 육성을 목

표로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구제역 및 광우병에 의해 국내축산업이 도산위기에 빠지고 국가경제기반이 위

협을 받은 경험에 비추어 구제역, 광우병 등의 해외 악성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 

및 진단 방제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와 투자 기반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의 대

폭 증액이 필요하리라 판단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1996년도부터 2005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암정복을 위

한 장기기술 개발계획을 국립암센터로 2000년도부터 이관함에 따라 새로이 생긴 

기관 사업임. 그러므로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정책목표와 잘 부합됨.

 또한, 암관련 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암예방, 진단 및 치료

법을 개발하고 널리 보급함으로써 암발생율과 사망률을 낮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하고자하는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부처의 성격에 매우 적합함.

 그러나 연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예산규모의 

적절성을 논하기 어려움.

 과학기술부에서 수행 중인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유전체 연구단“과 혹은 원자력 

병원의 암연구 사업과의 연계 혹은 차별적인 연구사업이 되도록 추진전략을 세워

야 할 것임.

2. 특기사항

 본 심의보고서는 국립암연구센터연구소지원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밝혀 두

며, 국립암연구센터연구소지원(기관의 임무: 암정복 10개년 계획 연구사업에 한함)

과 국립암센터 (중장기비전: 세계일류수준의 암연구, 진료, 관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로 개원하는 과도기로 인하여 자료제출이 지극히 미비하여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올해에 한하여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1. 종합의견：투자축소

 국립환경연구원은 국가환경 전반에 걸쳐 기술개발 연구를 총괄관리하는 연구기관으

로 국내 및 국내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제반 환경조사의 실시, 환경정책의 지원, 각

종기준 마련, 관리체계 구축,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자료관리 및 국제 공동연구, 

환경관련 교육 등을 목표로 기관임무설정은 잘 된 편임.

  - 그러나 사업 중 일부는 공통적 성격을 지닌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

추진상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정보화기반

구축사업, 환경오염데이터센타, 국가대기환경대이터센타). 

 신규사업인 배출시설 최적기술 평가 및 표준 원단위 산정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염총량관리기술지원사업의 기반이 되는 연구로서 동사업의 1차년도 사업의 

내용과 상당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두 사업을 통합 축소하여 추진함이 타

당하다고 판단됨.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야생식물재배온실’은 농촌진흥청의 산하 식물관련연

구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검토한 후 추진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며, 사이버환경교

육콘텐츠개발사업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공단주민..’관련사업은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국립수산진흥원 고유사업은 21세기 식량자원인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식품의 안

전성을 확보하고, 해양수산과학 연구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내외적인 환경 

및 어업규제를 극복하여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 됨.

 특히 국립수산진흥원 연구사업은 21세기 수산연구비전에 의한 연차별 기술개발계

획에 따라 전략적 유망분야, 잠재적 성장분야 및 고부가가치분야의 기초 첨단 과학

기술개발과 연구환경의 최적화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추진계획을 2002년도 연구

사업에 반영하였음.

 전체 주요사업비가 2001년 확보예산 대비 약 34%가 증액 요구되었으나, 2001년의 

경우 연구기반인 시설사업비 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실제연구비는 30% 미만

인 35억원에 불과하여 연구기관의 사업규모나 연구인력(285명) 면에서 볼 때, 연

구비의 절대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002년 요구예산은 간접 연구사업인 연구시설보다는 직접 연구사업비인 기

르는어업 육성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환경친화적 자원조성 및 환경보전사업등에 대

한 증액으로써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적정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선도 및 실용기상기술개발이 기관고유사업의 임무이며 해당부처의 기상기술의 수요

와 예보정확도, 수요자중심의 기상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구사업은 관측, 분석, 모

델, 예측, 정보 등의 부문으로 구성하고 타당함.

 기관고유사업 목적에 따라 영종도 주변해역의 해무예측연구, 항공기상예측기술연

구, 위성자료처리기술, 슈퍼콤을 활용한 예보능력 향상연구, 20세기 한국의기후, 

한반도 악기상 집중관측사업, 레이더 및 자료분석기술개발, 연구용 해양기상 관측시

스템 구성등으로 사업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지진 및 해양기상 관련 책임기관의 소속연구소로서 지진대응기반기술 개발

연구, 연구용 해양기상 관측시스템 구성, 해양기상 관측 부이 및 관측장비 운영 등

은 관련 부처 산하의 출연연구기관과 사전 연계 조정함으로서 중복의 가능성을 줄

이는 노력이 필요함.

 세계 기후변화협약 체결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과학정보의 생산, 지원, 관리가 절실

히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의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악기상 집

중관측사업은 조기경보체제 확보와 기후변동 감시 및 예측이 강화되어야 하고, 황

사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고 연구용 해상관측시스

템 구축과 관련된 기상연구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지진예측연구의 강화에 따른 

지진자료의 표준화 기술개발연구 등에 대폭증액이 요구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고령지 농업시험장의 연구성과는 질과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의 연구인력

과 조직으로서 계획된 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

지의 연구개발사업은 비교적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고령지라는 여건을 활용한 작물품종개량 및 재배법개선, 우량씨감자 생산 및 대량

증식기술개발, 작물의 병해충 종합방제기술개발, 산지환경보존 농업기술개발 및 북

한 적용 농업기술개발 연구에 계속지원이 요구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GMO, 농약 및 환경유해물질 증가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요구 증대, 지구환경변

화에 따른 농업생태계의 유지 보존, WTO 체제로의 세계질서 재편에 따라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농업생산자원의 유지보존 기술개발, 농업의 다원적 기능평가, 농업생태계 환경영향

평가, 생명공학 원천 기반기술 확립 및 국가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 GM 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강화, 생물적 방제연구 및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

가체계 확립 등의 연구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요망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농촌생활연구소는 연구소 정체성의 재확립을 통하여 연구소의 기능과 분위기를 쇄

신하여 농촌생활연구라는 기관고유임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

함.

 이를 위하여, 연구소 설립의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설정하고, 설립목표와 임무에 

따른 중장기 계획의 명확한 수립이 요구됨.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구사업과 연구과

제를 발굴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사업 및 과제의 발굴에 있어 농촌현안에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채택하도록 함.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현재인원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문인력

을 집중적으로 신규채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하여 확보하며, 연구소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해 대학, 타연구기관과 협력연구를 추진하도록 

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영남농업시험장의 연구개발사업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농산물 시장의 개

방을 대비하여 생산비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의 새로운 품목 및 품종의 개발

을 위한 전략기획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이 요청됨. 이에 따른 시설투자 요청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임.

 예산계정체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업내용별 예산규모의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원예연구소 연구개발사업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

른 원예연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투자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 및 품종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임.

 또한 농업생명공학기술을 현재의 원예품종육성 기술에 결합하면 연구성과를 가일층 

거양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대로 효율적인 분리독립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계정체계

를 일반 출연연구기관의 사업중심 예산계정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작물연구는 다양한 환경요소가 작용하는 종합 생물산업으로 민간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연구분야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국가주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나라 농업여건에 맞게 3개의 작물 관련 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역할분담

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면 국가 예산의 중복 투자는 방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사회적, 과학 기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속적인 투자계획 수립 및 신규

연구분야인 생명공학연구분야에 집중적인 중점 투자가 요망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제주농업시험장은 난지권의 농업기술개발을 목표로 채소, 화훼작물 생산, 격리된 

무병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청정축산물 생산 및 감귤의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제의 내용은 농진청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의한 지

역특성과 잘 부합되어 있음.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의 지리, 환경적 특성을 활용한 농작물의 생산, 

격리된 무병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을 이용한 청정 축산물 생산 및 제주의 대표작물

인 감귤의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수입산 오렌지에 

경쟁력을 길러나가기위하여 비파괴 선별시설등에 대한 투자지원이 필요함.

 주어진 시급한 과제가 많기 때문에 무리한 다수 소과제를 수행하는것보다는 연구인

력의 중점사업집중으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호남농업시험장은 호남권에 자리하며 벼, 보리의 주곡생산 중심지로서 전국경지면

적의 43%를 차지하여 주곡뿐만 아니라 여타 농산물의 안정생산 공급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특성과 농촌진흥청의 중장기개발계획에 잘 부합되는 사

업의 타당성은 있으나 세부과제수가 너무 많고 연구계획이 너무 불분명하여 과제

의 중요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따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현 가능성을 높

여야 함.

 타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가 요구됨

  - 이점은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사전조정 심의결과에서 지적된바 있는 사항

임.

  - 협동연구가 가능한 사업은 벼직파 재배기술연구, 콩 다수성 연구, 벼 유전자형질

전환, 식물환경연구분야, 환경보전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들 수 있으며, 

  - 농업과학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영남농업시험장, 호남농업시험장, 작물시험장, 제

주농업시험장 등의 연구사업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축소통합에 의한 집중연

구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식량의 안정적 생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 등의 국가적인 농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 제어계측 

및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농작업의 자동화 로봇화 기술 개발, 상품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 수확후 처리 기계화 기술개발, 친환경 정밀농업 및 에너지 절

감 기계화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으나, 연구내용이 기관의 고유기능에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됨. 시설비와 관련한 예산이 전체 요구예산 7,412백만원의 약 

30%인 30억원에 달하는데, 계속사업이 약 28.4억이며, 신규로 농산가공기계실

험실(총 802백만원)에 대한 설계비 30백만원 및 농업기계 종합연구동(40억원)에 

대한 설계비 133백만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농업기계화 연구장비에 대한 예산요구(2,026백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첨

부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연구장비에 대한 예산은 추후 정밀 검토되어

야 할 것임.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축산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사업은 합목적적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축산업의 보호와 나아가 축산물 수출확

대 및 축산기술을 활용한 인류복지 향상을 위한 유용물질의 생산 및 국제적 기술우

위 선점을 위해서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공 유통기술 개발 및 동물생명공

학기법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물질 생산 기술 개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임업연구사업은 사업특성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관성 있는 추진방향이 매우 중요함.

 임업연구사업의 추진방향인 산림생산과 환경이 조화된 임업기술개발은 임업의 장기

성 그리고 임업이 갖고 있는 1차산업으로서의 목재생산분야, 2차산업으로서 목재가

공분야 및 3차산업의 성격을 띤 휴양기능 및 공공성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추진방향이라고 판단됨.

 예산의 증액 요인들은 연구 행정전선화와 계속사업으로서 임산공학연구동 신축과 

신규사업으로서 서부 임시연구동 신축, 이수댐 설치 및 보수 등과 같은 시설비들

임. 그러나 기관고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청돤 예산은 지원되어야 할 것

임.

 산림환경분야 즉, 생태계변화 연구, 산림의 수분보유관계 등의 연구는 산림환경연

구원 및 기상연구소와 공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서는 

기상연구소 및 방재연구소와 연계해서 연구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KIST의 고유특성을 미래 국가전략기술,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삼고 기관

고유사업을 3개 대형과제로 통합하고 별도로 KIST 비전 21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국가 수탁사업 대신에 KIST 비전 21이라는 기획 연구사업을 제시하고 고유 특성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음. 엄격한 연구관리와 산학연의 협력을 조건으로 정부의 지원

이 요구됨. 강릉분원은 임무가 확정된 후 예산의 규모가 결정되어도 늦지 않음. 

KIST에 기술예측 기능의 지원이 요구됨.

2. 특기사항

 외국과의 공동연구가 가능.



1. 종합의견：계속지원

 분석법은행운영사업 및 첨단연구지원 기반시설 운영사업 등 신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첨단연구지원 기반시설사업은 핵융합시설의 건설계획과 결부하여 예산의 

대소 규모가 결정되어져야 함. 분석법에 관한 연구는 기관의 임무가 연구지원 중심

의 기관에서 연구기관으로 변화를 주는 기폭제가 될 것임. 따라서 연구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의 폭이 결정되어야 함. 지역분소를 활성화시키는 

계획이 필요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생명연은 98년부터 수행하여 왔던 ‘생체방어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타소재 유전체

발굴과 기능연구, Proteom연구 등 국가 미래 전략기술개발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

행하고 있음. 따라서 타 연구기관과의 연구 중복성 문제가 해결되었음. 신규사업으

로 요구하고 있는 침팬지유전자연구와 그에 수반되는 시설물 건설은 국제협력연구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국제 바이오 센터의 건설은 민간기업과의 협동으로 국제

적인 기술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수익성 분석과 시급성이 좀 더 검토되었으면 함. 

화학연의 정밀화학제품실용화지원센터건설과도 연계되어 추진되었으면 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2005년 도약기, 2010년 성장기로 설정한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은 좀 더 적극적으

로, 도전적인 사업기획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주었으면 함. 정부는 연구기획능력이 

없는 연구원에 기획, 관리측면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함. 연구원의 인건비 부담율을 

90%로 상향 조정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 금액은 12억으로 긍정적인 고려가 있어야 

함.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규 연구원의 채용이 불가피 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계획의 내용에는 무리가 없으나 산학연 연계 및 협력연구체제 구축에는 관심을 더

욱 높여야 함. 기업응용연구는 특히 재원의 분담에도 노력하고 자기부상열차는 후

속 사업개발에도 노력하여야 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사업의 타당성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중시되는 시

점에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기술을 지원하고, 기술 실용화를 뒷받침하는 차원

에서 추진 사업들은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지역특화기술 혁신사업의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음.

 예산 규모의 적정성

  - 중소기업 기술개발은 정부가 중점이 요구되는 분야임.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감안

해보면 예산요구 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증가추

세를 감안할 때 예산규모 요구가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예산규모로는 수요기업의 25%수준만 지원가능

  - 선진국의 경우에도 시장실패영역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증대

시키고 있는 실정

 전체 예산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반사업비에서는 효율성에 유념할 필

요가 있음.

  - 수출중소기업생산기술지원사업의 예산증액요구는 최대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생산기술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창의적 잠재력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는 허용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한 확대투자가 요청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한식연은 농어업인, 소비자, 식품산업계, 학계 및 정부 등의 다양하고 많은 수요자

를 갖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비교적 적은 사업비로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인

정됨. 

 그러나 사업의 선정, 추진방법 및 예산규모 등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적절하게 제

시되었음. 

 또한, 식품분석, 품질평가ㆍ인증 등 민원업무를 많이 취급하는 기관으로 노후연구

장비 및 시설 보수사업, 환경법에 의한 가스관 설치사업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

며, 전통식품의 우수성 규명 및 식문화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애플밸리사업은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판단됨.

 3개 연구기관(한의학ㆍ화학연구원ㆍ한식연)이 추진하고 있는 성인병 예방 기능성식

품 개발사업은 기관별 특성을 충분히 활용한 사업으로 성공할 가능이 매우 높은 

사업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음.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사업의 타당성

  - 전체적으로 계속사업들의 경우, 전기분야의 원천기술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 

부합되며, 사업의 타당성들이 인정되나, 신규사업들의 경우, IT 환경의 대두에 

대응하는 성격의 전력시스템 정보화 기술개발, 전력선 통신응용 기반 기술 지원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예산 규모의 적정성

  - 전체적 증액요구가 과다(94%증액요구)하며, 타당성이 인정되는 신규사업의 예산

과, 기관고유사업의 증액 요구 중 일부(50%정도)를 수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

로 평가됨.

  - 특히 일반사업비의 경우 대폭적인 조정을 통해 현재 371%의 증액요구폭을 

100%미만으로 낮출 것으로 권고함.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

  - 연구설비 보호를 위한 연구동 개보수의 필요성만 인정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사업의 타당성

  - 전체적으로 평가대상인 4개 계속사업 및 1개 신규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다

만 가상현실의료기반 기술사업의 경우 본 연구원은 가상현실의 기반기술 축적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기기 관련 기술은 산 연 협동연구의 영역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KIST의 KIST Vision 21사업 중 신개념 

전자소자 및 차세대 광컴퓨터 분야의 연구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양 기관간의 

협력채널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예산 규모의 적정성

  - 전체 예산의 증액 요구폭은 매우 크나(294%), 정부출연금이 전체 연구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01년에도 3.7%에 불과하고, 이의 시정이 요구되는 바, 절대적 

증액 폭만을 문제삼기는 힘들다는 판단임.

  - 특히 대폭 증액이 요구된 정보통신원천기술연구의 경우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

쟁력, 정보통신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중요성과 타

당성이 인정되며, KIST등과의 연구협력체제의 구축을 전체로 요구 예산을 최대

한 수용할 것을 권고함.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

   - 노후시설은 20년 이상, 장비는 15년 이상 된 것만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

로 평가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전체적인 연구기획 및 체제의 재정립이 강력하게 요망됨. 중장기 계획수립은 전문

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도록 함. 한의학분야의 광범위한 협력체제구축이 필요하

고 특히 서양의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연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됨.

 연구비는 실체적인 목표를 재정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 조정되었으면 함. (예를 

들면 전통의약분야의 정보발굴연구의 목표가 뚜렷하면 연구비의 증액도 한 방법

임.)

 3년간 하위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그 핵심적인 문제는 명확한 임무설정 및 이에 

따른 중장기연구계획수립, 연구관리체제수립, 세부과제 설정 능력에 한계가 있고 

추진능력이 없다는 것에 있음. 따라서 정밀한 조직진단과 더불어 중장기발전계획수

립을 권고함.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한 조직진단과 더불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

립하게 할 것을 권고함. 중장기 계획에 따라 건물설비설치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신축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한국화학연구원은 국가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기술실용화사업에 주

안점을 두고 많은 업적을 올리고 있음. 신규예산도 이러한 실용화사업 과제에 투입

하고 있어서 기술의 실용화, 중소기업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신규사업에 적절한 예

산지원이 필요함. 전체적으로 요구된 예산의 증가액(149억)이 높기 때문에 각 항목

별로 증가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정밀화학실용화지원센터건설은 생명연의 국제

바이오벤처센터건설과 연계하고 동물실험시설도 관련기관들과의 협의가 필요함. 이

에 따라 예산의 절감 등 조정이 필요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그동안 기관고유사업으로 수행해오던 원천건설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수정된 중장

기 계획에 따라 2개의 독립적인 과제로 대형화하고 기관고유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증액을 요청하고 있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비는 출연(연) 중에서도 절대적 및 상대적으

로 적었기 때문에 기관고유사업비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연구사업

의 내용과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과의 임무와 업무의 중복성이 없는지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함.

  - 또한 신규로 착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기획을 강화하고 사업의 실용화 

가능성에 대한 사항 등도 함께 고려하여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임.

 비 PBS 기관으로서 기관고유사업비의 절대액이 매우 적은 편임. PBS 기관화하고, 

이에 알맞은 연구비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축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가 2000년 1월 1일

로 통합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정보분야와 이와 관련된 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

로 수집, 분석 관리하고 유통에 관한 기술 정책 표준화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하는 정보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됨.

 국가지식강국의 실현을 위한 정책반영과 과학기술정보의 우산기능수행을 위한 선도

사업을 도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종합정보 DB 및 포털서비스체제구축사업, 정보

유통시스템개발 및 운영 등 이용자중심으로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포털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음은 성과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신규과제로 제출된 국가과학기술지식인프라선도체제구축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기반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국가 공공슈퍼컴퓨팅공동활용체제구축사업(신규)은 계속사업인 슈퍼컴퓨팅인프라구

축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차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며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예산을 

과다 요구하고 있으므로 삭감이 요구됨.

 두 기관의 통합을 계기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쇄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

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조직진단을 통하여 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적

절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중장기 기술개발전략으로 미래에너지 확보사업 등 4개분야

를 선정, 연구개발사업을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수행중인 연구과제들은 

연구과제의 비중은 낮으나 주어진 4개 분야의 범주 안에는 합당하게 선정되었다고 

판단함.

  - 다만, 기관고유사업의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결정됨으로써 

연구과제가 실현성 위주로 선정되고 있음. 연구원 자체가 장기계획과 전문가들

의 의견, 이에 따른 기술개발 TRM을 통해서 전략적인 연구과제를 먼저 제시하

여야 함. 결정된 연구과제도 가능하면 중요도에 따라 집중력을 차별화하였으면 

함.

 연소시스템종합평가 구축사업과 관련 연구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 연계/협력하는 

것을 점검해 보고 일부는 공동개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과제는 연구원의 장기목표와는 부합하나 세부과제는 목표를 상향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자원 기반연구분야, 광물 에너지자원 확보 및 활용분야, 

국토이용 보존 연구분야, 지질 자원정책 및 기술지원 분야의 4대 연구분야를 선정

하고, 연구분야별로 구성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출하였으며, 아울러 해당 요소기술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있어서 기관고유사업의 체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함.

 한국지질지원연구원은 전년도 대비 27.7 % 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며, 사업의 타당

성도 인정되는 바 전체적인 신청예산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함. 

 기관고유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과제의 통폐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해저지각 시추프로그램 한국사업단 운영 등의 일반사업은 기관고유사업에

서 수행하던 사업을 기관평가의 지적에 따라 일반사업으로 신청한 것으로, 한국지

질자원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1996년도에 설립된 기관으로 전년도 연구예산이 1,045백만

원으로 심의대상기관중 최하위에 속해 있음. 기관고유사업비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타 기관과 비교하거나 절대적으로도 규모가 적으므로 예산의 증액을 적

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또한, 연구시험시설 등 연구환경이 제대로 구축되

지 않아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판단됨.

 주요 예산요구내역은 국가철도기술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철도연구에서 가장 중

요한 안전연구, 타 산업분야 대비 기술능력이 부족한 철도기반기술과 첨단기술연

구, 시험인증 및 노후시험설비 교체 등 인프라구축 비용을 요구하는 바, 정부의 중

장기적인 국가철도교통정책과 주변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구비를 증액하여 타연구원 수준의 국가연구예산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신규로 신청되어 있는 바, 이는 타 연

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계속사업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투자확대

 사업의 타당성

  - 국가 표준의 확립, 표준의 측정 등과 관련한 업무는 민간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

는 국가 고유의 영역으로 이와 관련된 3개 기관고유사업과 일반사업 중 계속사

업은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신규사업 중 무선통신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위성응용 시간주파수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는 시급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의료측정 신뢰성 향상 사업은 사업내용을 기획조사수행에서 출발하여 그 타당성

에 대한 근거를 우선 확보해야 할 것임.

  - KRISS 빔라인설치 운영은 지난 2000년 평가에서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았었으

며, 현 시점에서 역시 추진되어야 할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음.

 예산 규모의 적정성

  - ’01년 평가에서 50%이상의 예산의 대폭 증액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된 바 있으

며, 현재 요구되고 있는 증액폭(53.6%)도 적정한 수준임.

  - 일부 타당성과 시급성이 결여된 사업들에서 조정하고, 위성응용시간주파수 기반 

구축의 경우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내용에 비해 다소 과다한 예산에 대해 

일정수준 조정이 필요함.

 신규시설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

  - 인증표준물질센터동건설은 ’01년도 평가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바, 신뢰성 있는 

인증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타당성이 인정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임무 및 역할은 항공우주기술의 기초 응용연구 및 종합연구 

수행 및 항우 안전성 및 품질확보 기술개발과 국가 상호인증체제의 유지 등으로 규

정되어 있음. 특히,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국과위 2000.12.19), 항우산업

개발기본계획(1999.4. 정책심의회)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원이 

제안한 사업들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중장기 계획에 잘 부합된다고 판단됨.

 기관고유사업은 대폭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바, 증액의 필요성은 있으나 요구예산

은 과다하므로 일부 축소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사업 중 위상기반시설운영사업(계속), 대형시험평가설비운영사업(계속) 및 시설

사업 중 우주시험동 확장공사(신규)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종합의견：계속지원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관할 해역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해양자원의 개발 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 능력을 축적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관고유사업 해양개발이용 및 환

경보전기술 연구사업에 속하는 8개의 소과제는 모두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일반사업의 신규사업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센터 설치 운영사업과 시설사업 중 남극

기지 수선, 대덕 분원 대수선, 동해기지 건설 착공 및 탐사선 신조사업임. 이들 사

업은 연구기획에 의거한 정밀 검토가 필요함. 

 탐사선 사업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 있는 사업임. 또한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연구기획을 보강할 필요도 있음.

2.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4) 건의사항

심의자료

- 연구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예산사전조정심의는 정부의 중장기 투자방향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준거로 할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였음. (중장

기 투자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되기 바람)

- 기관별 고유사업이 일률적인 척도로 측정하기에는 매우 다양하여 좀더 객관적인 

지표개발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람. (기관의 

설립목적과 고유사업을 정리한 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심의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대상과제목록을 제출케 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각 과제별 요약과 예산 및 예산상의 특기사항-증/감 및 그 

이유-을 기록한 일람표 제출)

-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혼동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사업 내에서 신규로 

편입되는 과제들을 구분하여 그 내역을 표시하고, 자료를 제출케 해야 함.

- 심의자료의 통일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

음. (서로 다른 내용의 자료와 일관성 없는 자료로 인하여 심의에 누락되는 항목

발생)

* 국과위에 제출된 자료와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자료의 예산과 예산의 요구내역이 상

이하여 어느 것을 기준으로 심의하여야 할 지 혼란을 야기.  

  → 심의대상기관에 대해 미리 심의지표와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를 명확하게 

통보하고 이에 맞게 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사전에 이를 검토한 후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좋음.

- 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 예산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산자료를 보다 포괄

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기관총예산, 기관예산 중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중의 심의대상 사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구성비가 포함되어야 하며, 출연기관의 경

우는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포함되어야 함.

- 현재 품목별 예산형태로 작성되어있는 예산총괄표에 사업별 예산총괄표를 추가하

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심의의 효율성을 증가시킴.

심의절차

- 심의자료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심의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사전 교육

과 회의를 보다 철저히 해서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심의의 효

율성을 높일 것이 요망됨.

 * 심의대상기관의 경우는 심의자료 준비담당자와 발표자교육을 통하여 발표자료를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고, 발표를 효율적으로 하게 하면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음.

 * 심의위원의 경우 사전회의를 통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깊이 숙지케 함

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일관성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음.



심의방법

- 연구기관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기관인 농촌진흥청산하 10개 연구기관은 

심의자료의 준비와 심의의 효율화를 위하여 단일 기관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음.

- 심의지표에 과제의 난이도 및 목표달성도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기를 바

람

기타

- 심의위원회에 부처추천 간사를 배치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었음

(4-5명이 배치되었으나 2명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대신 사무보조요

원이 위원회별로 배치되는 것이 필요함). 



<별첨 1>

부처별 우선순위 설정결과



                                                                       (단위: 백만원)

부처명 심의위원회 사업명(대분류)
계속/

신규

2001년

예산

(사전조

정대상)

2002년

요구액

(사전조정

대상)

증감율 예산편성의견

국무조정실

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80 12,000 574.2% 투자축소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367 35,367 73.6% 투자확대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3,656 33,140 40.1% 투자축소

연구기관 한국기계연구원 5,097 6,956 36.5% 투자확대

연구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987 5,984 20.0% 계속지원

연구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275 11,586 84.6% 계속지원

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359 9,359 12.0% 투자확대

연구기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2,111 2,423 14.8% 계속지원

연구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808 8,132 189.6% 계속지원

연구기관 한국전기연구원 2,444 4,044 65.5% 투자축소

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133 4,881 55.8% 투자확대

연구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070 8,570 69.0% 계속지원

연구기관 한국천문연구원 3,189 3,748 17.5% 투자축소

연구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45 4,395 320.6% 투자확대

연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099 28,835 138.3% 투자확대

연구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1,367 1,417 3.7% 투자축소

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552 14,486 218.2% 계속지원

연구기관 한국해양연구원 4,098 8,075 97.0% 계속지원

연구기관 한국화학연구원 6,099 8,531 39.9% 계속지원

국방부

원천공공

복지
기초연구/특화센터 5,057 5,307 4.9% 계속지원

산업기술 민군겸용기술사업 8,000 8,200 2.5% 계속지원

행정자치부 연구기관 국립방재연구소 982 1,366 39.1% 계속지원

교육인적

자원부

원천공공

복지

공동연구과제지원

(학술연구조성사업)
22,000 27,000 22.7% 투자확대

원천공공

복지

기초학문지원

(학술연구조성사업)
19,000 21,000 10.5% 계속지원

원천공공

복지

대학원의연구력강화

(학술연구조성사업)
49,500 49,500 0.0% 투자축소

원천공공

복지

우수연구자지원

(학술연구조성사업)
18,800 22,500 19.7% 투자확대

원천공공

복지

우수학술단체지원

(학술연구조성사업)
3,200 5,000 56.3% 계속지원

연구기반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 170,000 230,000 35.3% 투자축소

연구기반 박사후연수과정 5,000 8,000 60.0% 투자확대

연구기반 산학협력촉진지원 2,000 4,000 100.0% 투자축소

연구기반
이공계대학연구소기자재

지원
15,000 18,000 20.0% 투자확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심의위원회 사업명(대분류)
계속/

신규

2001년 

예산

(사전조

정대상)

2002년 

요구액

(사전조정

대상)

증감율 예산편성의견

교육인적

자원부

연구기반
전문대학우수산업연구소

지원
2,400 3,400 41.7% 계속지원

연구기반
지방대학육성과제지원

(학술연구조성사업)
3,000 5,000 66.7% 심의불가

연구기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신규 - 92,000 순증 재검토 요망

과학기술부

원천공공

복지

목적기초연구사업

(기초과학연구지원)
84,710 122,000 44.0% 투자확대

원천공공

복지
우주기술개발사업 84,601 110,000 30.0% 투자확대

원천공공

복지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

계획사업(기금포함)
141,795 144,330 1.8% 계속지원

원천공공

복지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

장치개발운영

(기초과학연구지원)

27,807 순증 투자축소

원천공공

복지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우수연구및연구리더육성)
29,500 36,000 22.0% 계속지원

연구기반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기초과학연구지원)
6,200 6,000 -3.2% 계속지원

연구기반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우수연구및연구리더육성)
101,760 130,000 27.8% 계속지원

연구기반
국제공동연구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10,000 15,000 50.0% 투자확대

연구기반
국제화기반조성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12,000 21,487 79.1% 계속지원

연구기반 대덕단지국제화기반구축 신규 - 2,300 순증 지원필요

연구기반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

(기초과학연구지원)
16,000 20,000 25.0% 계속지원

연구기반 연구기반구축사업 14,400 49,100 241.0% 투자확대

연구기반 연구성과지원사업 13,500 25,000 85.2% 투자축소

연구기반
우수연구센터육성

(기초과학연구지원)
59,900 70,400 17.5% 투자확대

연구기반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

(기금)
6,500 7,475 15.0% 계속지원

연구기반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기금)
22,900 24,545 7.2% 계속지원

연구기반
원자력협력기반조성사업

(기금포함)
1,500 1,700 13.3% 계속지원

연구기반
지역협력연구센터

(기초과학연구지원)
23,500 33,250 41.5% 투자확대

연구기반
특성화장려사업

(기초과학연구지원)
8,000 10,000 25.0% 계속지원

연구기반 핵심BT고급인력재훈련 신규 3,000 순증 재검토 요망



                                                                       (단위: 백만원)

부처명 심의위원회 사업명(대분류)
계속/

신규

2001년 

예산

(사전조

정대상)

2002년 

요구액

(사전조정

대상)

증감율 예산편성의견

과학기술부

연구기관 고등과학원 1,101 1,346 22.3% 계속지원

연구기관 광주과학기술원 989 2,084 110.7% 계속지원

연구기관 원자력병원 1,582 3,954 149.9% 투자축소

연구기관 원자력안전기술원 3,042 5,091 67.4% 투자축소

연구기관 원자력연구소 14,450 16,850 16.6% 투자확대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2,109 6,196 193.8% 투자확대

산업기술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

사업
98,000 210,000 114.3% 계속지원

산업기술
국책연구개발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
11,200 74,750 567.4% 계속지원

산업기술
민군겸용기술개발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
19,300 21,000 8.8% 계속지원

산업기술 전통산업의지식집약화 신규 - 13,000 순증 지원필요

산업기술
중점국가연구개발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
73,979 51,750 -30.0% 투자축소

문화관광부 산업기술 게임기술연구개발지원 800 800 0.0% 투자축소

농림부

원천공공

복지
농촌생산기반연구 2,283 2,850 24.8% 계속지원

원천공공

복지
동물검역기술강화연구 2,801 3,081 10.0% 계속지원

연구기관
수의과학검역원중연구부

문(동물질병연구)
5,807 5,898 1.6% 투자확대

산업기술 농림기술개발 38,188 42,007 10.0% 투자확대

산업자원부

원천공공

복지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기술)
19,669 40,000 103.4% 계속지원

원천공공

복지

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기술)
1,000 1,000 0.0% 투자축소

원천공공

복지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에너지기술)
21,421 19,000 -11.3% 계속지원

원천공공

복지

자원기술개발

(에너지기술)
6,675 5,257 -21.2% 투자축소

원천공공

복지

자원분야B2B모델개발

(에너지기술)
4,500 3,000 -33.3% 투자축소

원천공공

복지

첨단가스안전기술개발

(보조)
신규 600 순증 재검토 요망

원천공공

복지

청정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기술)
7,044 7,044 0.0% 계속지원

원천공공

복지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
32,000 42,000 31.3% 계속지원

연구기반
국제기술협력

(산업기술기반조성)
3,570 6,870 92.4% 투자축소

연구기반
국제협력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
6,000 10,000 66.7% 투자확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심의위원회 사업명(대분류)
계속/

신규

2001년 

예산

(사전조

정대상)

2002년 

요구액

(사전조정

대상)

증감율 예산편성의견

산업자원부

연구기반
부품소재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조성)
30,000 60,000 100.0% 계속지원

연구기반
부품소재전문기업종합기

술지원(부품소재산업육성)
신규 25,000 순증 지원필요

연구기반
산업기술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조성)
70,630 175,000 147.8% 계속지원

연구기반
산업용LMO위해성평가

체제구축
신규 5,350 순증 지원필요

연구기반
신기술창업보육사업

(기술연구집단화)
28,800 36,000 25.0% 투자확대

연구기반
에너지기술시범적용

(에너지기술)
신규 1,000 순증 재검토 요망

연구기반
전자상거래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조성)
22,800 53,000 132.5% 계속지원

연구기반
지역기술혁신센터

(기술연구집단화)
28,000 35,000 25.0% 계속지원

연구기반
지역진흥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조성)
31,800 53,700 68.9% 계속지원

연구기반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
40,200 48,200 19.9% 투자축소

연구기반
테크노파크조성사업

(기술연구집단화)
30,000 60,000 100.0% 투자확대

연구기반
하부구조확충사업

(에너지기술)
1,123 803 -28.5% 투자축소

산업기술
공통핵심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
41,000 55,000 34.1% 투자확대

산업기술 단백질기술개발체제구축 신규 15,000 순증 지원필요

산업기술
디자인포장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
15,000 27,000 80.0% 투자축소

산업기술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
10,000 12,000 20.0% 계속지원

산업기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
76,700 200,000 160.8% 투자확대

산업기술
생물산업핵심기술개발체

제구축
신규 7,440 순증 재검토 요망

산업기술
신기술실용화

(산업기술혁신)
15,000 30,000 100.0% 계속지원

산업기술
전자상거래기술개발

(산업기술개발)
5,000 10,000 100.0% 투자축소

산업기술
중기거점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
73,000 90,000 23.3% 투자확대



                                                                       (단위: 백만원)

부처명 심의위원회 사업명(대분류)
계속/

신규

2001년 

예산

(사전조

정대상)

2002년 

요구액

(사전조정

대상)

증감율 예산편성의견

산업자원부

산업기술
차세대신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
37,000 60,000 62.2% 계속지원

산업기술
청정생산기술사업

(산업기술개발)
34,500 50,000 44.9% 계속지원

산업기술
표준화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
6,000 15,000 150.0% 계속지원

산업기술
핵심기반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
14,200 58,000 308.5% 투자확대

정보통신부

원천공공

복지
전파방송연구개발 27,040 29,050 7.4% 계속지원

원천공공

복지

정보통신표준화사업

(기금)
33,700 46,200 37.1% 계속지원

연구기반 우편관련연구개발사업 신규 10,000 순증 재검토 요망

연구기반 전파연구장비시설구축 4,450 6,624 48.9% 투자축소

연구기반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

사업(기금)
115,532 130,050 12.6% 투자축소

연구기반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

(기금)
161,918 278,700 72.1% 투자축소

산업기술 전파연구사업 580 1,000 72.4% 투자축소

산업기술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

(기금)
30,000 40,000 계속지원

산업기술
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

개발(기금)
310,800 370,000 투자확대

산업기술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

지원(기금)
10,000 15,000 50.0% 투자축소

보건복지부

원천공공

복지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 신규 - 43,200 순증 적극지원필요

원천공공

복지
보건산업진흥 59,000 85,200 44.4% 투자확대

원천공공

복지
신종전염병감시체계구축 828 1,296 56.5% 계속지원

원천공공

복지
유전체실용화사업 3,500 4,900 40.0% 투자확대

원천공공

복지
전염병 연구 및 관리 신규 - 7,503 순증 재검토 요망

원천공공

복지
전염병실험장비현대화 848 1,611 90.0% 투자축소

원천공공

복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3,000 5,700 90.0% 투자축소

원천공공

복지
특수질환관리 1,840 2,579 40.2% 계속지원

원천공공

복지
한방치료기술개발 2,500 5,000 100.0% 투자축소

연구기관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 5,000 11,000 120.0% 투자축소



                                                                       (단위: 백만원)

부처명 심의위원회 사업명(대분류)
계속/

신규

2001년 

예산

(사전조

정대상)

2002년 

요구액

(사전조정

대상)

증감율 예산편성의견

환경부

원천공공

복지
자동차저공해기술개발 1,500 2,000 33.3% 투자축소

원천공공

복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50,000 150,000 200.0% 투자확대

연구기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정,운영
2,500 6,800 172.0% 투자확대

연구기관 국립환경연구원 7,374 19,853 169.2% 투자축소

건설교통부

원천공공

복지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 5,949 10,708 80.0% 투자확대

원천공공

복지

경량전철시스템기술개발

사업
5,000 15,000 200.0% 투자확대

원천공공

복지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14,000 7,000 -50.0% 계속지원

원천공공

복지

도시철도표준화연구개발

사업
3,900 5,700 46.2% 투자확대

원천공공

복지
첨단도로교통체계구축 1,450 5,000 244.8% 투자축소

산업기술 산학연공동연구개발사업 14,000 23,800 70.0% 투자확대

산업기술
전천후고속철도시스템
(Dual  Mode Traction
System)도입개발사업

신규 - 500 순증 지원필요

해양수산부

원천공공

복지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21,056 37,650 78.8% 투자확대

원천공공

복지
항만발전기술개발 3,256 6,200 투자축소

원천공공

복지
해상안전연구개발 700 1,350 92.9% 계속지원

원천공공

복지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5,380 17,194 219.6% 투자축소

연구기관 국립수산진흥원 14,425 19,079 32.3% 계속지원

산업기술 특정수산기술개발 4,888 7,373 50.8% 투자확대

기상청

원천공공

복지
기상위성관측사업 신규 500 순증 지원필요

원천공공

복지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2,700 11,000 307.4% 투자확대

원천공공

복지

기후감시및장기예측기술

개발
1,020 1,285 26.0% 계속지원

원천공공

복지

수요중심의응용기상기술

개발
신규 501 순증 재검토 요망

원천공공

복지
지방특화연구 130 847 551.5% 투자축소

연구기관 기상연구소 2,950 3,680 24.7% 계속지원



                                                                       (단위: 백만원)

부처명 심의위원회 사업명(대분류)
계속/

신규

2001년 

예산

(사전조

정대상)

2002년 

요구액

(사전조정

대상)

증감율 예산편성의견

농촌진흥청

원천공공

복지
농업경영기술개발 500 1,400 180.0% 계속지원

원천공공

복지
농업기술공동연구 21,506 25,103 16.7% 투자확대

원천공공

복지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1,800 34,858 

1836.6

%
계속지원

연구기관 고령지농업시험장 3,265 4,002 22.6% 계속지원

연구기관 농업과학기술원 20,087 27,154 35.2% 투자확대

연구기관 농업기계화연구소 5,093 6,036 18.5% 계속지원

연구기관 농촌생활연구소 1,692 2,292 35.5% 투자축소

연구기관 영남농업시험장 6,313 10,272 62.7% 투자축소

연구기관 원예연구소 16,844 17,457 3.6% 투자확대

연구기관 작물시험장 10,555 11,987 13.6% 투자확대

연구기관 제주농업시험장 5,675 6,264 10.4% 계속지원

연구기관 축산기술연구소 21,262 26,894 26.5% 계속지원

연구기관 호남농업시험장 6,655 7,612 14.4% 투자축소

산림청

연구기관 임업연구원 11,226 16,286 45.1% 투자확대

산업기술 산림유전자원연구 949 1,182 24.6% 계속지원

산업기술 특정연구개발 150 500 233.3% 투자축소

중소기업청

산업기술 3D요인제거장비개발 신규 20,000 순증 적극지원필요

산업기술
대중소기업간공동기술

개발
신규 80,000 순증 재검토 요망

산업기술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35,000 42,000 20.0% 계속지원

산업기술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

평가
신규 10,000 순증 적극지원필요

산업기술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 10,000 20,000 100.0% 투자축소

산업기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86,100 120,000 39.4% 투자확대

식품의약품

안전청

원천공공

복지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 3,905 60,000 

1436.5

%
계속지원

철도청
원천공공

복지
철도기술연구개발 2,000 9,800 390.0% 투자확대



<별첨 2>

심의위원 명단



□ 사전조정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조정위원회 : 8인

원천공공복지연구

사업심의위원회

(11인)

산업기술연구사업

심의위원회

(11인)

연구기반조성사업

심의위원회

(11인)

연구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11인)

□ 참여위원 명단

 ○ 심의조정위원회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연령 비 고

위원장 LG전자기술원 고문 김창수 60  국과위 민간위원

위원 이화여대 이혜숙 53 국과위 운영위원

(6) 서울대 교수 이장무 56 국과위 운영위원

삼성종합기술원장 손  욱 56 국과위 운영위원

계명대 교수 김복규 51 국과위 운영위원

서울대 교수 박효근 61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장

경희대 교수 김상국 49 국과위 정책전문위원장

간사위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양희승 49 종합조정지원단장



 ○ 원천 공공 복지연구사업심의위원회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연령 비 고

위원장 이화여대 교수 이혜숙 53  국과위 운영위원

위원 서울대 교수 오세정 48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9) 육사 교수 이희각 52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성균관대 교수 이제호 55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서울대 교수 황우석 48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해양(연) 연구위원 허형택 63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서울대 교수 박효근 61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KIST 연구본부장 이준근 56  원천기술 평가소위원장

서울대 교수 이동호 53  공공기술 평가소위원장

연세대의대 교수 김경환 55  복지기술 평가소위원장

 ○ 산업기술연구사업심의위원회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연령 비 고

위원장 서울대 교수 이장무 56 국과위 운영위원

위원 ETRI 기술경영연구소장 박석지 48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9) 한양대 교수 신응배 63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한양대 교수 이태식 48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서울대 교수 한민구 53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서울대 교수 차창룡 58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서울대 교수 주승기 49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국방(연) 
무기체계연구센터장 최성빈 44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종권 55 단기산업 위원장(대)

동국대 교수 백수현 52 중장기산업 평가소위원장

 



 ○ 연구기반조성사업심의위원회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연령 비 고

위원장 삼성종합기술원장 손  욱 56  국과위 운영위원

위원 서울대 교수 박영준 49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9) 동국대 교수 이형우 49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서강대 교수 한징택 45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경희대 교수 김상국 49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수원대 교수 김현기 46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ITEP 기술기획부장 석영철 44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아주대 교수 이상은 53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부장 유효신 60 국제협력/인력양성평가소위원장

경희대 교수 이효성 52  환경조성 평가소위원장(대)

 ○ 연구기관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연령 비 고

위원장 계명대 교수 김복규 51 국과위 운영위원

위원 건설기술(연) 연구위원 홍성완 57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9) 아산생명과학(연) 연구원 양현옥 41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농림기술센터 
기획평가실장 유승우 54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제주대 교수 노  섬 59 국과위 연구개발전문위원

정보통신정책(연) 원장 윤창번 47 국과위 정책전문위원

서울대 부교수 노재선 47 국공립 및 출연(연)평가소위원장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위원 신재인 59 기초기술연구기관

STEPI 책임연구원 김계수 55 산업기술연구기관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송달호 54 공공기술연구기관



<별첨 3>

심의기준 및 주안점



1. 원천 공공 복지연구사업 - 계속사업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Ⅰ.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 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1.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정책 목표와 부합되는 정도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부처의 성격과 적합한 정도

 2.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경제사회적, 과학기술적 주요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한 정도

 ○ 주요 환경변화에 비추어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추진 시기의 적

절성 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주안점> 

① 정부는 미래의 핵심 전략기술에 필요한 원천, 공공 및 복지 

기술 창출 연구에 중점

② IT, BT, NT 등 새로이 등장하는 신기술의 기초지식 역량제고

를 위한 투자강조 필요

   - 정보통신기술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핵심원천기술에 대해 

장기적 지원

   - 생명공학기술은 인력양성 등 기술기반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 전략적 투자에 중점

   - 나노기술은 대학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산학협력 강화 등 

지원

③ 삶의 질 개선과 사회복지 비용절감을 위한 환경, 보건의료, 에

너지 분야 등의 공익적 연구개발 필요성 증대

   - 에너지 기술은 중장기 전략하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되

도록 유도

④ 세계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촉진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Ⅱ.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1. 사업선정의 전략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합리적 설정 정도

와 사업목적에 비추어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정

도

 ○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전략적 관점에서 사업

이 선정되고 추진되는 정도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심의기준>

 ○ 제시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하위 사업 구성의 적절성 정도

Ⅱ.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3.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심의기준> 

 ○ 사업목표 및 내용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

방법의 적절성 정도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추진주체의 구성에 있어서 공동

연구 또는 민간참여 등의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

 ○ 범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간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범부처적 운영체계를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주안점> 

①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관련분야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결부

  - 국제공동연구 확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 고려 등 국제협력 촉진

②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확산의 강화

  -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기술이전 및 확산 등에 투자하고 있

는가?

 4.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심의기준> 

 ○ 제시된 사업목표에 비추어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의 달성 가능성 정도

Ⅲ. 예산운용의 적정성

 1.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비추어 계획년도의 신청예산 규

모의 적정성 정도

<주안점> 

① 연구성과가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조

직에 대한 예산의 축소 조정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Ⅲ. 예산운용의 적정성

 2. 재원분담의 합리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비추어 민간참여 역할의 적합성 

정도

 ○ 계획년도의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 대 민간의 투자 비

율이 적정성 정도

 3. 지원방식의 적절성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및 적절성 정도

Ⅳ.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1.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심의기준>

 ○ 기존의 동원인력, 시설활동 등을 감안할 때 계획년도의 인

력/시설 확보 방안의 현실성 여부와 수행능력측면에서 사업

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2.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심의기준>

 ○ 기존의 연구성과를 감안할 때 능력측면의 사업목표 실현가

능성 정도

Ⅴ. 조정사항

 1. 사업간 연계추진의

    필요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감안할 

때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이 필요한지 여부 

<주안점>

① 다수 부처가 연관된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간 연계추진 

검토

② 중복성 개념

 - 사업간 중복여부 판단 요소: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4개의 요소가 모두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추진방법은 다르지만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이 동일

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추진방법과 지원대상은 다르지만 사업목적과 지원분야가 동

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연계 검토

 2. 전년도 심의결과의

    반영정도

<심의기준> 

 ○ 전년도 사전조정 심의결과를 계획년도 사업내용에 충실히 

반영한 정도



 2. 원천 공공 복지연구사업 - 신규사업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Ⅰ. 사업추진의 필요성

 1. 정부지원의 타당성

<심의기준> 

 ○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목표 및 내용 등을 고려

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 정도

<주안점> 

①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렵고 정부 공공부분의 역할이 강조

되어야할 부문에 투자 확대

② 정부는 미래의 핵심 전략 기술에 필요한 원천, 공공 및 복지 기

술 창출 연구에 중점

③ IT, BT, NT 등 새로이 등장하는 신기술의 기초지식 역량제고

를 위한 투자강화

   - 정보통신기술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핵심원천기술에 대해 

장기적 지원

   - 생명공학기술은 인력양성 등 기술기반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 전략적 투자에 중점

   - 나노기술은 대학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산학협력 강화 등 

지원

④ 삶의 질 개선과 사회복지 비용절감을 위한 환경, 보건의료, 에

너지 분야 등의 공익적 연구개발 필요성 증대

   - 에너지 기술은 중장기 전략하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되

도록 유도

⑤ 세계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 촉진

 2.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심의기준> 

 ○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와 연구개발현황 등에 비추어 사업추

진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도

 3. 사업목표 및 내용의

    중복  여부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감안할 

때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주안점> 

① 중복성 개념

 - 사업간 중복여부 판단 요소: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4개의 요소가 모두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추진방법은 다르지만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이 동

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추진방법과 지원대상은 다르지만 사업목적과 지원분야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연계 검토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Ⅱ.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 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1.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포함되어있고 정책 목표와 부합되는 정도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부처의 성격과 적합한 정도

Ⅲ. 사업파급효과 및 기여가능성 정도

 1.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심의기준> 
 ○ 해당사업 목표의 성공적 달성으로 기대되는 기술향상, 기술개

발촉진, 기술 이전 및 확산 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의 정도

 2.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심의기준> 
 ○ 해당사업 목표의 성공적 달성으로 기대되는 삶의 질 향상, 

공공복지 향상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의 정도

 3. 정책목표달성의 
기여도 및 타 사업에의 
파급효과

<심의기준> 
 ○ 해당 신규사업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정책목

표에 대한  기여도 및 기존의 타 연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
도

Ⅳ.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1. 사업선정의 전략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합리적 설정 정도

와 사업목적에 비추어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정도
 ○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전략적 관점에서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되는 정도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심의기준> 
 ○ 제시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하위 사업 구성의 적절성 정도

 3.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심의기준> 
 ○ 사업목표 및 내용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

방법의 적절성 정도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추진주체의 구성에 있어서 공동

연구 또는 민간참여 등의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
 ○ 범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간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범부처적 운영체계를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주안점> 
①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관련분야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결부
  - 국제공동연구 확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 고려 등 국제협력 증진
②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확산의 강화
  -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기술이전 및 확산 등에 투자를 계획

하고 있는가?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Ⅳ.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4.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심의기준> 

 ○ 제시된 사업목표에 비추어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정도 

Ⅴ. 예산운용의 적정성

 1.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비추어 계획년도의 신청예산 규

모의 적정성 정도

 2. 재원분담의 합리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비추어 민간참여 역할의 적합성 정

도

 ○ 계획년도의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 대 민간의 투자 비율

의 적정성 정도

 3. 지원방식의 적절성

   (직접시행, 출연, 보조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및 적절성 정도

 Ⅵ.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1.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심의기준>

 ○ 해당 사업 목표 및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계획년도의 인력/시

설 확보 방안의 현실성 여부와 수행능력측면에서 사업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2.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심의기준>

 ○ 해당 사업목표 및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능력측면의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정도

 Ⅶ. 조정사항

 1. 사업간 연계추진의   

  필요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감안할 때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이 필요한지 여부 

<주안점> 

① 다수 부처가 연관된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간 연계추진 검토



3.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계속사업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Ⅰ.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 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1.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포함되어있고 정책 목표와 부합되는 정도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부처의 성격과 적합한 정도

 2.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경제사회적, 과학기술적 주요환경이 변화함에 따

라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을 효율적으

로 조정한 정도

 ○ 주요 환경변화에 비추어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추진 시기의 

적절성 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주안점> 

① 신산업 핵심기술에 대해 연구능력 축적, 경제 효과 등을 감안

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 실시

   - 정보통신기술 :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위험도가 큰 신기

술과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면서 인력양성 병행. 광기술

은 인력양성에 주력하면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중시

   - 생명공학기술 : 인력양성에 주력하면서 신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연구개발에 중점

   - 나노기술 : 원천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

에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인력양성 등 기반 구

축, 국제 협력 강화 등에 중점

② 재래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차세대 제조업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 재래산업의 고부가가치 기술, 고부가가치 신기술, 환경친

화적 제조기술, 지식집약적 디자인 기술 등

   - 기존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중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의 

자립화 촉진

③ 기업간 연구개발 콘소시움 및 공동벤처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④ 산업계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자원동원을 할 수 있는 개

발연구에 대한 비중은 축소 조정

⑤ 세계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촉진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Ⅱ.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1. 사업선정의 전략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합리적 설정 정도

와 사업목적에 비추어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정도

 ○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전략적 관점에서 사업

이 선정되고 추진되는 정도

<주안점>

① 산업기술 분야에서 기술 집약도, 성장 기여도가 높은 부문의 전

략적 선정 지원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심의기준> 

 ○ 제시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하위 사업 구성의 적절성 정도

 3.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심의기준> 

 ○ 사업목표 및 내용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

방법의 적절성 정도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추진주체의 구성에 있어서 공동

연구 또는 민간참여 등의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

 ○ 범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간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범부처적 운영체계를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주안점> 

①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관련분야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결부

  - 국제공동연구 확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 고려 등 국제협력 증진

②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확산의 강화

  -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기술이전 및 확산 등에 투자하고 있

는가?

 4.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심의기준> 

 ○ 제시된 사업목표에 비추어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의 달성 가능성 정도

Ⅲ. 예산운용의 적정성

 1.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비추어 계획년도의 신청예산 규

모의 적정성 정도

<주안점> 

① 연구성과가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조직

에 대한 예산의 축소 조정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Ⅲ. 예산운용의 적정성

 2. 재원분담의 합리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비추어 민간참여 역할의 적합성 

정도

 ○ 계획년도의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 대 민간의 투자 비

율의 적정성 정도

 3. 지원방식의 적절성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및 적절성 여부

Ⅳ.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1.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심의기준> 

 ○ 기존의 동원인력, 시설활동 등을 감안할 때 계획년도의 인

력/시설 확보 방안의 현실성 여부와 수행능력측면에서 사업

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2.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심의기준> 

 ○ 기존의 연구성과를 감안할 때 능력측면의 사업목표 실현가

능성 정도

Ⅴ. 조정사항

 1. 사업간 연계추진의

    필요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감안할 

때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이 필요한지 여부 

<주안점> 

① 다수 부처가 연관된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간 연계추진 

검토

② 중복성 개념 

 - 사업간 중복여부 판단 요소: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4개의 요소가 모두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추진방법은 다르지만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이 동

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추진방법과 지원대상은 다르지만 사업목적과 지원분야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연계 검토

 2. 전년도 심의결과의

    반영정도

<심의기준> 

 ○ 전년도 사전조정 심의결과를 계획년도 사업내용에 충실히 

반영한 정도



4.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 - 신규사업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Ⅰ. 사업추진의 필요성

 1. 정부지원의 타당성

<심의기준> 

 ○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목표 및 내용 등을 고려

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 정도

<주안점> 

①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렵고 정부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조

되어야 할 부문에 투자 확대

② 신산업 핵심기술에 대해 연구능력 축적, 경제 효과 등을 감

안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투자 실시

   - 정보통신기술 :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위험도가 큰 신기

술과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면서 인력양성 병행. 광기술

은 인력양성에 주력하면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중시

   - 생명공학기술 : 인력양성에 주력하면서 신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연구개발에 중점

   - 나노기술 : 원천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

에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인력양성 등 기반 구

축, 국제 협력 강화 등에 중점

③ 재래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차세대 제조업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 재래산업의 고부가가치 기술, 고부가가치 신기술, 환경친

화적 제조기술, 지식집약적 디자인 기술 등

   - 기존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중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의 

자립화 촉진 조정

④ 기업간 연구개발 콘소시움 및 공동벤처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⑤ 산업계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자원동원을 할 수 있는 개

발연구에 대한 비중은 축소 조정

⑥ 세계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촉진

 2.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심의기준> 

 ○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와 연구개발현황 등에 비추어 사업추

진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도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Ⅰ. 사업추진의 필요성

 3. 사업목표 및 내용의 

중복 여부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감안할 

때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주안점> 

① 중복성 개념

 - 사업간 중복여부 판단 요소: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4개의 요소가 모두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추진방법은 다르지만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추진방법과 지원대상은 다르지만 사업목적과 지원분야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연계 검토

Ⅱ.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 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1. 중장기 기술개발계획 

(중장기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포함되어있고 정책 목표와 부합되는 정도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부처의 성격과 적합한 정도

Ⅲ. 사업파급효과 및 기여가능성 정도

 1.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심의기준> 

 ○ 해당사업 목표의 성공적 달성으로 기대되는 기술향상, 

기술개발촉진, 기술 이전 및 확산 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의 

정도

 2.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심의기준> 

 ○ 해당사업 목표의 성공적 달성으로 기대되는 고용증대, 

수출증대, 수입대체, 생산성 향상, 산업경쟁력 제고, 

산업기반조성, 산학연 협력 증대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의 

정도

 3. 정책목표달성의

    기여도 및 타 

사업에의 파급효과

<심의기준> 

 ○ 해당 신규사업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정책목표에 대한 기여도 및 기존의 타 연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도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Ⅳ.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1. 사업선정의 전략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합리적 설정 정도와 

사업목적에 비추어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정도

 ○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전략적 관점에서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되는 정도

<주안점> 

① 산업기술 분야에서 기술 집약도, 성장 기여도가 높은 부문의 

전략적 선정 지원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심의기준> 

 ○ 제시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하위 사업 구성의 적절성 정도

 3.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심의기준> 

 ○ 사업목표 및 내용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

방법의 적절성 정도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추진주체의 구성에 있어서 공동

연구 또는 민간참여 등의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

 ○ 범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간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범부처적 운영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주안점> 

①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관련분야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결부

  - 국제공동연구 확충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 고려 등 국제협력 증진

②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확산의 강화

  -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기술이전 및 확산 등에 투자를 계

획하고 있는가?

 4.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심의기준> 

 ○ 제시된 사업목표에 비추어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정도 

Ⅴ. 예산운용의 적정성

 1.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비추어 계획년도의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정도

 2. 재원분담의 합리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비추어 민간참여 역할의 적합

성 정도

 ○ 계획년도의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 대 민간의 투자 비

율이 적정한 정도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Ⅴ. 예산운용의 적정성

 3. 지원방식의 적절성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및 적절성 정도

 Ⅵ.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1.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심의기준> 

 ○ 해당 사업 목표 및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계획년도의 인력/

시설 확보 방안의 현실성 여부와 수행능력측면에서 사업목

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2.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심의기준> 

 ○ 해당 사업목표 및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능력측면의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정도

 Ⅶ. 조정사항

 1. 사업간 연계추진의    

  필요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감안할 때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이 필요한지 여부 

<주안점> 

① 다수 부처가 연관된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간 연계추진 

검토



5. 연구기반조성사업 - 계속사업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Ⅰ.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 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1.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포함되어있고 정책 목표와 부합되는 정도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부처의 성격과 적합한 정도

 2.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경제 사회적, 과학기술적 주요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을 효율적

으로 조정한 정도

 ○ 주요 환경변화에 비추어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추진 시기의 

적절성 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주안점> 

① 세계적 신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있는 과

학기술 인력 양성 강조

② 신기술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특정 분야의 기

술인력 재훈련 확대

③ 기술집약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공공시험 

연구기반조성 및 표준화 연구에 중점

④ 연구기자재의 국산화 촉진 등의 연구장비 자립화 기반구축 

촉진

Ⅱ.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1. 사업선정의 전략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합리적 설정 여부

와 사업목적이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정도

 ○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전략적 관점에서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되는 정도

<주안점> 

① 탁월성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집중 육성

②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③ 세계적 과학기술 국제 협력 증진

   - 외국 과학기술자 유치 등 국제적인 과학기술인력 교류 프

로그램 확충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Ⅱ.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심의기준> 

 ○ 제시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하위 사업 구성의 적절성 정도

 3.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심의기준> 

 ○ 사업목표 및 내용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

방법의 적절성 여부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추진주체의 구성에 있어서 공동

연구 또는 민간참여 등의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

 ○ 범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간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

며 범부처적 운영체계를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주안점> 

①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관련분야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결부

②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확산의 강화

  -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기술이전 및 확산 등에 투자하고 

있는가?

 4.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심의기준> 

 ○ 제시된 사업목표에 비추어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의 달성 가능성 정도

Ⅲ. 예산운용의 적정성

 1.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비추어 계획년도의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정도

<주안점> 

① 연구성과가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예산의 축소 조정

 2. 재원분담의 합리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비추어 민간참여 역할의 적합

성 정도

 ○ 계획년도의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 대 민간의 투자 비

율의 적정성 정도

 3. 지원방식의 적절성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및 적절성 정도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Ⅳ.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1.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심의기준> 

 ○ 기존의 동원인력, 시설활동 등을 감안할 때 계획년도의 인

력/시설 확보 방안의 현실성 여부와 수행능력측면에서 사

업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2.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심의기준> 

 ○ 기존의 연구성과를 감안할 때 능력측면의 사업목표 실현가

능성 정도

Ⅴ. 조정사항

 1. 사업간 연계추진의     

 필요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감안할 

때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이 필요한지 여부 

<주안점> 

① 다수 부처가 연관된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간 연계추진 

검토

② 중복성 개념

 - 사업간 중복여부 판단 요소: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4개의 요소가 모두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추진방법은 다르지만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이 동일

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추진방법과 지원대상은 다르지만 사업목적과 지원분야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연계 검토

 2. 전년도 심의결과의

    반영정도

<심의기준> 

 ○ 전년도 사전조정 심의결과를 계획년도 사업내용에 충실히 

반영한 정도



6. 연구기반조성사업 - 신규사업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Ⅰ. 사업추진의 필요성

 1. 정부지원의 타당성

<심의기준> 

 ○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목표 및 내용 등을 고

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 정도

<주안점> 

①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렵고 정부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

조되어야 할 부문에 투자 확대

② 세계적 신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있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 필요

③ 신기술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특정 분야의 

기술인력 재훈련 확대

④ 기술집약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공동시험 

연구기반조성 및 표준화 연구에 중점

⑤ 연구기자재의 국산화 촉진 등의 연구장비 자립화 기반구축 

촉진

 2. 사업추진의 시의적절성

<심의기준> 

 ○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와 연구개발현황 등에 비추어 사업추

진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도

Ⅰ. 사업추진의 필요성

 3. 사업목표 및 내용의 

중복  여부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감안할 

때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주안점> 

① 중복성 개념

 - 사업간 중복여부 판단 요소: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

  4개의 요소가 모두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추진방법은 다르지만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이 동일

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중복

  추진방법과 지원대상은 다르지만 사업목적과 지원분야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연계 검토

Ⅱ.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 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1.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포함되어있고 정책 목표와 부합되는 정도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부처의 성격과 적합한 정도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Ⅲ. 사업파급효과 및 기여가능성 정도

 1.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심의기준> 

 ○ 해당사업 목표의 성공적 달성으로 기대되는 인력양성, 국제

협력, 기술향상, 기술개발촉진, 기술 이전 및 확산 등 과학

기술적 파급효과의 정도

 2.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심의기준> 

 ○ 해당사업 목표의 성공적 달성으로 기대되는 연구기반조성, 

지역개발, 산업기반조성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의 정도

 3. 정책목표달성의 기여도

    및 타 사업에의 

파급효과

<심의기준> 

 ○ 해당 신규사업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통해 기대되는 정책목

표에 대한  기여도 및 기존의 타 연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도 

Ⅳ.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1. 사업선정의 전략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합리적 설정 정도와 

사업목적에 비추어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정도

 ○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전략적 관점에서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되는 정도

<주안점> 

① 탁월성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집중 육성

②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③ 세계적 과학기술 국제 협력 증진

   - 외국 과학기술자 유치 등 국제적인 과학기술인력 교류 프

로그램 확충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심의기준> 

 ○ 제시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하위 사업 구성의 적절성 정도

 3.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심의기준> 

 ○ 사업목표 및 내용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

방법의 적절성 정도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추진주체의 구성에 있어서 공동

연구 또는 민간참여 등의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

 ○ 범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간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범부처적 운영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주안점> 

①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관련분야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결부

②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확산의 강화

  -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기술이전 및 확산 등에 투자를 계

획하고 있는가?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Ⅳ.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4.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심의기준> 

 ○ 제시된 사업목표에 비추어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정도 

Ⅴ. 예산운용의 적정성

 1.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비추어 계획년도의 신청예산 

규모의 적정성 정도

 2. 재원분담의 합리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비추어 민간참여 역할의 적합성 

정도

 ○ 계획년도의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 대 민간의 투자 비

율의 적정성 정도

 3. 지원방식의 적절성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및 적절성 정도

 Ⅵ.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1.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심의기준> 

 ○ 해당 사업 목표 및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계획년도의 인력/

시설 확보 방안의 현실성 여부와 수행능력측면에서 사업목

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2.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심의기준> 

 ○ 해당 사업목표 및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능력측면의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정도

 Ⅶ. 조정사항

 1. 사업간 연계추진의

    필요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감안할 때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이 필요한지 여부 

<주안점> 

① 다수 부처가 연관된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간 연계추진 

검토



7. 연구기관지원사업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Ⅰ. 환경변화 및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정책 계획(중장기 기관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1.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중장기 

발전계획)의 반영정도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포함되어있고 정책 목표와 부합되는 정도

 ○ 해당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부처의 성격과 적합한 정도

 2.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조정정도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경제사회적, 과학기술적 주요환경이 변화함에 따

라 사업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을 효율적으

로 조정하였는지 여부

 ○ 주요 환경변화에 비추어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추진 시기의 

적절성 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주안점> 

① 새로운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제

고하기 위해 기초원천 연구를 강화

② 신기술변화에 대응한 국공립 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 전문화와 연구 안정화를 위한 투자 반영

③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확산의 강화

  -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기술이전 및 확산 등에 투자하고 

있는가?

Ⅱ.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1. 사업선정의 전략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합리적 설정 정

도와 사업목적에 비추어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정도

 ○ 부처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전략적 관점에서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되는 정도

<주안점> 

① 고유임무가 명확히 정의된 공공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에 따른 장기적 지원 강화

② 기술수요 변화에 따라 역할과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에는 투자 감축 고려

 2. 사업목표 대비 

사업내용구성의 적절성

<심의기준> 

 ○ 제시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하위 사업 구성의 적절성 정도



심 의 항 목 심의기준 및 주안점

Ⅱ. 사업목적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3.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의 전략성

<심의기준> 

 ○ 사업목표 및 내용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

방법의 적절성 정도

 ○ 해당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추진주체의 구성에 있어서 공동

연구 또는 민간참여 등의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

 4. 사업내용의           

    달성가능성

<심의기준> 

 ○ 제시된 사업목표에 비추어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을 고려할 

때 사업내용의 달성 가능성 정도

Ⅲ. 예산운용의 적정성

 1. 사업내용 대비 

신청예산규모의 적정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비추어 계획년도의 신청예산 규

모가 적정성 정도

 <주안점>

① 연구성과가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예산의 축소 조정

 2. 재원분담의 합리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비추어 예산 운용의 적정성 정도

 3. 지원방식의 적절성

   (직접시행, 출연, 보조 등)

Ⅳ.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1. 인력/시설 활용 등 

수행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심의기준> 

 ○ 기존의 동원인력, 시설활동 등을 감안할 때 계획년도의 인

력/시설 확보 방안의 현실성 여부와 수행능력측면에서 사업

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2. 연구개발 능력측면의 

실현가능성

<심의기준> 

 ○ 기존의 연구성과를 감안할 때 능력측면의 사업목표 실현가

능성 정도

Ⅴ. 조정사항

 1. 사업간 연계추진의

    필요성

<심의기준> 

 ○ 해당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감안할 

때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이 필요한지 여부 

<주안점> 

① 타 연구기관 및 부처 연구개발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경우 연

계 추진 검토

 2. 전년도 심의결과의

    반영정도

<심의기준> 

 ○ 전년도 사전조정 심의결과를 계획년도 사업내용에 충실히 

반영한 정도


